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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울산공업지구가 정부에 의해서 최초로 계획입지 형태로 개발 된 이후 
수출수도 성장전략, 국토균형발전, 낙후지역개발 등 여러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계획입지제도를 도입ㆍ추진하였고 상당부문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 수출산업화 중심의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된 수출자유공업지역(산업
단지), 마산수출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은 거점화 전략의 주요한 성공사례로 제시
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과 더불어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제도 도입되었다. 2002년에는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라는 기치아래 세계유수의 기업 유치 및 금융의 중심거점으
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전략산업 육성 및 낙후지역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균형개발
을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관광특구,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특정 산업 및 분야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최근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등 특정 국가(지역)와 특화된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계획입지제도가 모색되고 있으며, 해양경제특구 신설 등 관계부처ㆍ국
회 등에서 새로운 계획입지제도에 대한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 확산”이라는 특구 본래의 목적 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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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지역 배분 측면이 강조되면서 계획입지 대상지역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계획입지
별 경쟁력 및 차별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계획입지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차별화된 성과 창출에 제약이 있으며, 집적화
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보다는 지역간 형평성을 이유로 나눠주기식으로 지정으로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른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성장잠재력 저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
를 위한 차원에서 계획입지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계획입지제도의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계획입지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진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입지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요 쟁점 이슈(미개발, 중복지정 등)를 점검하
고 향후 정책과제로서 단계별(지정·개발·관리 등), 제도별(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단기·중장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계획입지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장철순  선임연구위원, 김진범 책임연구원, 
박경현 책임연구원, 이윤석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외부연구진으로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12월
국토연구원장 김 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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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산업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입지제도가 많아지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라는 정책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와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계획입지가 과잉지정 됨으로써 장기 미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구제도 남발로 차별성 부족과 경쟁으로 인해 성과 창출 어려움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특구에 분산 지원함으로써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딜레마가 나타남
 계획입지는 다양한 부처에서 개별법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나 계획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지정이후에도 계획입지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대한 평가제도가 미흡하며, 장기간 개발부진으로 지정해제가 필요하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 또한 계획입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부족으로 활성화가 부진함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❶ 지정·개발·관리 등 단계별로 실천 가능한 단기·중장기 정책방안을 마련
- 지정단계의 단기과제로 장기공급계획 수립방안, 지정기준 강화, 중앙정부-지방정부 협약제도 활성화. 중장기적 과제로 수급 관리 방안, 기 지정된 용지사용 유도,  통합조정위원회 설치, 유형 다양화, 통합법 마련 등 제안
- 개발단계의 단기정책과제로 해제 기준 구체화, 중장기과제로 선택적 맞춤형 지원 제도, 지구(단지) 전환제도 도입 등을 제안
- 관리단계의 단기정책과제로 관리 방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으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성과평가·지원시스템 구축, 지정·개발 일원화 및 운영·관리 전문화 등을 제안
❷ 산업단지, 연구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제도별 정책과제를 제안
- 산업단지 개발법인 산업입지법에는 지정기준 강화, 성과평가·지원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통합조정위원회 설치, 선택적 맞춤형 지원 제도, 통합법 마련 등을 제안
- 연구개발특구 개발법인 연구특구법에는 장기공급계획 수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해제 기준 구체화, 계획입지 수급 관리 방안, 지구(단지) 전환제도 도입, 유형 다양화 등을 제안
- 경제자유구역 개발법인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지정기준 강화, 계획입지 장기공급계획 수립, 선택적 맞춤형 지원 제도, 지구(단지) 전환제도 도입 등을 제안

F I N D I N G 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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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산업육성을 위한 계획적인 입지공급을 목적으로 공공과 
민간에 의해 공급되는 단지개발 방식의 입지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부처에
서 산발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 산업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입지는 산업단지(국토부), 경제자유구역
(산업부), 연구개발특구(미래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미래부), 첨단의료복합
단지(복지부), 기업도시(국토부), 도청이전 신도시(국토부), 혁신도시(국토부) 
등 다양함

￮ 계획입가 과잉지정 됨으로써 장기 미개발이 증가하고 있음. 계획입지의 지정 
후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는 지구가 많으며, 특히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미개발이 심각한 수준임

￮ 그리고 계획입지별 차별성 미흡과 남발로 인한 과다 지정으로 경쟁력 저하되고 
있음. 계획입지제도간 지정목적, 유치산업 등의 차별성이 미흡하며, 토지이용계
획이 산업 및 연구개발, 주거 등을 위한 복합단지의 개발로 유사하며, 선택과 

S U M M A R Y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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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확산이라는 본래의 목적 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지역별 배분에 의한 
과잉 지정으로 추진이 부진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특구에 분산 지원함으로써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음 

￮ 또한 경자구역 등 일부 특구는 부지조성, 인프라 구축 등에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원 발생이 빈번하며, 또한 개발재원 부족, 기업 수요 확보 불확실성으
로 개발사업의 추진이 부진하며 외자유치 또한 미흡한 실정임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고 과잉지정과 미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산업육성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지닌 계획
입지 제도의 체계적 공급·관리(공급 일원화, 관리 전문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2) 연구의 목적

￮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지의 체계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
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 대안의 장단점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최적안을 제시하고
자 함. 이를 위해 단기 정책과제로 개별 계획입지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과제로서 계획입지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으
로 공급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법률적인 통합이나 지정·개발과 운영·관리를 이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함

2. 계획입지 제도 및 공급현황

1) 산업단지

￮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을 근간으로 지정‧개발‧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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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의 지정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이 지정하며,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시‧도시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 가능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음

￮ 산업단지는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로 분류
되며, 2014년 12월말 기준 전국에 1,074개의 산업단지가 계획되었음. 

￮ 전국의 산업단지 총 지정면적은 1,373㎢이며 이 중 개발대상 면적 1,115㎢ 
중 조성된 산업단지 면적은 823㎢로 73.8%를 차지하고 있음. 개발대상 면적 
중 기조성된 면적은 국가산업단지 78.5%, 일반산업단지 66.6%, 농공단지 92.1%
이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아직까지 38.6%에 불과함

2)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개발
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법적인 개념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고
시되는 지역(법 제2조)’을 말함

￮ 경제자유구역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산업부 산하 경제자유구역기획
단이 전담 관리기구의 역할을 하며, 심의의결 기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운영

￮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2003년에 1차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2008년에 2차로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을, 
2013년에 3차로 동해안권과 충북을 경자구역으로 지정

￮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개발에 부적합하거나 개발사업이 부진한 일부 지역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2011년 1차 구조조정에서는 12개 단위지구 
90.4㎢가 해제1)되었고, 2014년 2차 구조조정에서는 14개 지구 92.5㎢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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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특구

￮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수립근거로 하여 
지정되며, 동법 제 6조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5년마다 이들 특구를 대상으
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소관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미래부 장관은 특구 지정과 함께 특구의 사업계획
을 공고하고 관리감독을 수행함

￮ 연구개발특구의 심의의결기구로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특구 지정‧해제, 특구종합육성계획 수립․변경, 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 위원회 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함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 및 관리하며, 신규개발 
사업은 특구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을 추진

￮ 산업시설구역은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

￮ 국내에는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5개 지역에 총 26개의 연구개발특구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으로는 139.3㎢에 달하며, 2015.8.12. 전라북도 
전주․정읍․완주 일원에 전북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되었음

3. 계획입지제도 및 공급실테 분석

1) 계획입지 제도 현황

￮ 계획입지의 목적은 대부분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으로 하고 있음. 국민경

1) 지식경제부(2011.3.19.)‘경제자유구역 12곳(90.4㎢) 해제 최종 확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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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전은 연구개발특구제도, 국가균형발전은 산업단지, 경자구역 등이 해당함
￮ 계획입지의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입법목적은 산업단지는 산업

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경자구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 연구특구는 지역의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및 국가기술 혁신 
등에 두고 있음

￮ 계획입지는 제도별로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와 경자구역은 정성적
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기관 및 대학 수 등 정량적 지정기준
을 적용하고 있음

￮ 계획입지제도는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중앙부처 장관이 지정하고 있음. 시도지사 
승인 신청, 위원회 심의, 중앙 부처 장관 승인, 산업단지 중 일반산업단지는 
시장군수가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있음

￮ 계획입지 중 일부만 수요를 감안한 종합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산업단지는 
시도별로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하며, 국토부 검증을 통해 승인하고, 경제자유구
역과 연구개발특구는 수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계획입지제도의 지정제한제도로 공급량이 적정 이상일 경우 신규 지정을 제한하
는 근거를 운영하고 있음. 산업단지의 경우 산단 유형별로 일정 규모 이상이 
미분양일 경우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과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신규지정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

2) 계획입지 개발현황

￮ 지구수 기준으로 계획입지는 65.3% 개발완료, 18.8% 개발 중, 15.9%는 지정단계
에 있음. 산업단지는 69.1% 개발완료, 16.9% 개발 중, 14.0%는 지정단계에 
있으며, 경자구역은 25.3% 개발완료, 36.8% 개발 중, 37.9%는 지정단계에 
있으며, 연구특구는 53.6% 개발완료, 28.6% 개발 중, 17.8%는 지정단계에 
있음

￮ 지정면적 기준으로 계획입지의 39.7% 개발완료, 45.2% 개발 중, 15.1%는 지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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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음. 산업단지는 47.3% 개발완료, 41.7% 개발 중, 11.0%는 지정단계에 
있으며, 경자구역은 12.4% 개발완료, 55.5% 개발 중, 32.1%는 지정단계에 
있으며, 연구특구는 33.9% 개발완료, 53.2% 개발 중, 12.8%는 지정단계에 
있음

￮ 계획입지의 개발은 지구수 기준으로는 65% 정도가 완료되었으나 면적기
준으로는 40%에 불과하며, 특히 경자구역의 경우 지정면적 기준으로 
32%정도가 미개발상태로 개발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 계획입지 해제 및 중복개발 사례

  ① 계획입지 해제사례 
￮ 6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환경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5개 구역 내 총 

14개 지역의 지정해제를 결정하였음. 2014년 8월 5일 지정해제 14개 지구의 
면적은 92,53km²로 전체 8개 경제자유구역(428.37m²) 면적 대비 21.6% 축소2)

되었음
￮ 산업단지 해제는 2000년 이후 산업단지 해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대략 

3∼4개 정도가 매년 해제되었으나 2010년 이후 해제 산단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② 대구시 계획입지 중복지정 사례
￮ 대구시에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를 기준으로 대구시에는 25개 

계획입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업단지 16개, 경제자유구역 4개, 연구개발특구 
5개가 지정되었음. 경제자유구역 4개 중 3개, 연구개발특구 5개 중 4개가 산업단
지와 혁신도시에 각각 중복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계획입지가 중복지정

2) 산업통상자원부(2014),「경제자유구역 14개 지구 92,53km² ‘14. 8. 5.자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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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입지가 중복 지정된 장소는 6곳으로 13개 계획입지가 이에 해당되며, 5곳이 
산업단지를 바탕으로 하며, 나머지 한곳이 신서혁신도시를 바탕으로 지정되었음. 
산업단지를 바탕으로 중복 지정된 5곳은 모두 산업단지와 타 계획입지가 동일한 
경계를 가지는 형태로 중복지정되었으며, 대구테크노폴리스의 경우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가 동일한 경계로 중복되어 지정되었으며, 혁신도시 
내에는 연구특구, 경제자유구역이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자구역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추가로 지정되었음

③ 부산시 계획입지 중복지정 사례
￮ 부산시에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를 기준으로 59개의 계획입지

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업단지 32개, 경제자유구역 22개, 연구특구 5개로 구성
￮ 경제자유구역 22개 중 27.3%인 16개, 연구개발특구 5개 중 4개가 산업단지에 

중복되어 지정
￮ 계획입지가 중복되어 지정된 장소는 9곳으로 19개 계획입지가 이에 해당되며, 

총 4개의 중복유형으로 구분 가능. 9곳 중 8곳에서 산업단지를 바탕으로 경자구역
과 연구특구를 지정되었으며, 산업단지와 동일경계에 경자구역을 지정한 곳은 
총 6곳이며, 그 중 2곳에서  연구개발특구가 중복되어 지정되어 있으며, 4개 
연구개발 특구 중 2개는 산업단지에 중복지정되어 있으며, 2개는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중복지정되었음

4) 계획입지 개발 성과

1) 산업단지 개발성과

￮ 산업단지는 2013년 기준으로 국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이 62%이
며, 수출비중은 78.5%, 고용비중은 52.9%로 국가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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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2013년도 산업단지가 지역 제조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남(91.1%), 

전북(84.1%), 대구(82.7%), 대전(82.1%), 울산(81.9%)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
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75.3%), 전남(74.5%), 울산(74.1%) 등이 
특히 높음.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된 지역일수록 지역경제 성장률과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1인당 GRDP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산업단지는 1980년 후반부터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에도 조성되면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충청권과 호남권은 산업단지 
개발이 격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얻게 됨

2) 경제자유구역 개발성과
￮ 2004~2012년간 총 67.8억불(FDI 신고기준) 외국인투자가 유치되었음. 경자구역 

외투유치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외투유치액(1,120억불)의 6%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임

￮ 선발구역(인천 송도)을 중심으로 구역별 특화 분야의 대학․연구소를 타겟팅하여 
해외 우수 교육기관과 연구소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3) 연구개발특구 개발성과
￮ 연구개발특구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창업 및 혁신

기업 육성,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고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6년간 기술이전건수 42배, 기술료 23배, 고용창출 5배 증가하였음. 특히 연구소기
업의 설립과 육성을 지원하여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창업과 성장을 유도하
고 고용과 부가가치를 확대

￮ 창업 지원과 함께 기업성장단계에 맞는 기술사업화서비스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을 지원하였음. 특구별 특화분야 및 거점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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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활용한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기술사업화기업을 육성

5) 계획입지의 문제점

1) 일반적인 문제점
￮ 형평성 논리로 변질되어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하였으며, 과잉지정에 따른 장기 

미개발이 증가하고 있음
￮ 계획입지별 차별성이 부족하며, 개발기간 장기화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민원 

발생 우려
￮ 맞춤형 지원체계 부족으로 활성화가 부진하고, 한정된 재원의 분산지원으로 

인한 동반부진이 우려되며, 총체적 발전을 위한 장기비전이 미흡한 실정임

2) 지정계획의 문제점

￮ 계획입지의 수요 등을 감안한 장기공급계획 수립제도가 미비하며, 지정 기준이 
정성적이거나 유사 사업간의 중복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 미비한 실정임

￮ 계획입지가 근거리에 분포, 계획입지간 제로섬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수요 등 사전수요 조사를 반영한 공급계획이 부재한 상황임

￮ 계획입지 적정규모 및 지구간 적정 거리에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장거리 이격으로 
인한 연계 협력이 미흡하며 클러스터 구축이 어려움

3) 집행 추진단계의 문제점

￮ 계획입지별 전략적 유치업종의 차별화 미흡 및 유사 중복 업종이 많으며, 사업간 
연계 조정체계 미흡, 부처간, 지자체간, 년차별 사업연계 미흡한 실정임

￮ 유사 사업을 부처별로 추진하여 방만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허가권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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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복잡
￮ 동일지역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며, 유사한 지원제도와 경직된 인센티브 

운영. 그리고 집행평가 및 성과평가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 지정해제의 절차 및 요건 규정 미비하고 계획입지 관리체계가 제도마다 다르고, 

중복 지정 시 관리권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있음 

4. 설문조사 분석

1. 조사개요

◦ 우리나라 계획입지제도(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입지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파악

◦ 조사대상 전문가는 공무원, 연구기관, 교수로서 계획입지 관련 담당업무를 
수행하거나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정

◦ 설문항목은 크게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 계획입지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입지 조정방안에 대한 항목에 특히 주안점

2) 응답 결과

◦ 계획입지의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55.4%)이 “많이 기여하고 있다”로 응답하였으며, 공무원, 연구기관, 교수 
순으로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계획입지의 문제점에 대해 제시한 16개 항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비중이 
부동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구간에 대한 가중치(1~10단계)를 고려
하여 100점으로 환산한 경우에도 50.6점~68.94점으로 나타남

◦ 계획입지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
다가 86.7%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필요없다는 의견도 13.3%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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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입지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응답한 72인을 대상으로 향후 계획입지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정‧개발과 운영‧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높고, 부분통합이 37.5%로 두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

5.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관리방안

1) 기본방향
￮ 계획입지제도의 체계적인 공급과 관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함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위해 단기적인 정책과 장기적인 

정책으로 나누어 접근함. 단기 정책과제로, 개별 계획입지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중장기적으로 계획입지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하고자 함

2) 단계별 정책과제

① 단기적인 정책방안

￮ 계획입지의 지정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지정기준은 정성적인 
지정기준 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

￮ 개별 계획입지별 장기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10년 단위의 전국 및 시도 단위의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공급시스템 구축

￮ 무분별한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제도에 의해서 지정된 계획입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 계획입지 성과평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와 창조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 성과평가 결과 계획입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집행한 지자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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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는 권한과 재원을 차등화
￮ 정부는 중장기 계획입지 공급계획에 의한 개발·공급실적을 조사하여 시도별로 

주의 또는 경계 수준임을 사전에 예고. 시도의 계획입지 공급량이 수요의 100%～
200%미만인 경우「주의」, 200%이상인 경우 「경계」 등을 발령하는 등 계획입
지 모니터링체계구축

￮ 대부분의 계획입지 제도는 해제 조건으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상황. 산입법 등의 해제 기준을 참고하여 향후 
계획입지의 해제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② 중장기적인 정책방안

￮ 계획입지 수급의 합리화를 위해서 시도별 환경영향 및 계획입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계획입지 공급을 조정. 계획입지 
내 산업용지, 주거용지 등 용도지역별 수요추정을 기반으로 시도별 공급총량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여 관리하고, 총량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고지
원과 연계

￮ 계획입지의 지정 및 운영현황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계획입지 통합 정보망을 구축

￮ 계획입지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또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가칭)중앙 계획입지 조정위원회”를 설치(국토의 효율
적 이용·개발·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를 실무 간사로 지정)

￮ 해당 부처가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입지가 필요할 경우 계획입지 지정 및 개발을 
담당 부처(국토부)에 요청하여 법률(산입법)에 의해 계획입지 지정 및 개발하고, 
개발 이후 관리·운영은 요청한 각 부처가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

￮ 한편 지정·개발 이후 계획입지의 운영·관리는 부처별 고유업무를 감안하여 개별부
처에서 담당

￮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계획입지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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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행정적 절차 등을 담당하는 등 중앙정
부-지방정부간 상호협력적인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협약제도
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계획입지 인센티브는 기준 충족 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조세감면제도와 같은 
경직적인 인센티브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하고, 동일한 인센티브로 수혜자의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투자자가 인센티브를 협상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 메뉴 선택제도 검토

￮ 계획입지 지정 후 개발이 지연되거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타 제도에 
의한 지구(단지)로 전환하여 개발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

￮ 통합된 계획입지를 각 부처가 해당 계획입지를 관리하는 방안, 특정 부처가 
모든 계획입지를 관리하는 방안, 계획입지 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

￮ 계획입지의 지정·개발·관리를 통합적으로 정하는 통합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통합법에 지정, 개발, 관리,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적용토록 
하며, 산입법을 확대 개정하는 방안, 새로운 통합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3) 제도별 정책방안

① 산업입지법 정책방안
￮ 산업입지법은 우선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정성적인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정량적인 기준을 추가하여 지정기준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단계에서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산업부 뿐만 아니라 농림부, 복지부, 미래부, 문화부, 중소기업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통합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용지 수급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

￮ 그리고 산업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맞춤형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모든 계획입지의 지정·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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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으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

② 연구특구법 정책방안
￮ 연구특구는 지정기준이 정량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

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나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함으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래 수요에 대한 추정과 이에 적합한 용지 공급을 위한 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제도가 도입하여 계획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유도하며, 연구특구 지정 후 
일정기간 동안 미개발될 경우 다른 계획입지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연구특구의 지정기준이 너무 과다(연구소, 대학, 산업단지 등의 모두 
충족해야 지정가능)하여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을 지정해 함으로 
특구의 정합성과 클러스터로서의 기능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위한 
지정기준을 국가와 일반 연구특구로 이원화하고 이에 맞는 연구특구를 지정하도
록 유도  

③ 경제자유구역법 정책방안
￮ 경제자유구역은 해제기준이 엄격하고 연차별 평가를 통하여 이익과 불이익을 

제고하는 등 모니터링제도가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제도 보완이 필요
￮ 우선 지정 기준을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판단이 배제되도록 하며, 

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함
￮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내 다양한 입주업종이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도입토록 하며, 지정 후 일정기간 미개발 시 타 용도나 계획입지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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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과 연구 목적을 서술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계획입지 유형 중 본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게 된 배경과 본 연구의 주안점을 서술하였
다. 연구의 흐름과 방법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함께 기술하였다. 

1. 연구의 필요성

1) 계획입지의 개념

계획입지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는 경계가 설정되어 있고, 별도의 관리체계를 갖고 
있으며, 계획입지 내 기업들에게 혜택 등을 보장하는 특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World Bank 2008). 이러한 계획입지는 주로 FDI유치,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 광범위한 경제개혁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새로운 정책을 실험하기 위한 
실험구 등(FIAS 2008, Farole 2011)으로 지정 및 개발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계획입지는 산업입지정책 분야에서 산업입지(location of 
industry)의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입지 유형은 크게 계획입지
와 개별입지로 구분되며, 계획입지란 국가, 지자체, 공공, 민간기업이 기업체 등을 
집단적으로 입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선정하
여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행위 또는 그로 인해 개발된 일단의 용지를 지칭한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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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각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행위는 개별입지로 규정하고 있다. 

계획입지는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유사업종 및 산업의 
집단화를 통해 집적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도로‧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집단적
으로 공급함으로서 투자비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다루어져왔다. 최근에는 전형적인 제조업 
중심의 계획입지라고 할 수 있는 산업단지 뿐 아니라, 계획입지 개발을 통해 특정 
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키고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파급효과를 확산
(spill-over)하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Lin and Wang 2013)이 주목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계획입지가 공급되고 있다,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산업육성을 위한 계획적인 입지공급을 목적으로 공공과 
민간에 의해 공급되는 단지개발 방식의 입지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산업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입지의 종류로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연구개발특구(이하 연구특구), 국제과학비
지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다양하며, 
다양한 부처가 다양한 법률3)에 근거하여 공급하고 있다. 일례로 산업단지 도청이전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며, 연구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다.

3)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입지법),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촉진법), 연구개발
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연구개발특구법),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벨트법), 첨단의료복합단지(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첨단의료단지법), 기업도시(기업도시개발특볍법), 
도청이전 신도시(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도청이전법), 혁신도
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혁신도시법) 등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5

구분 지정 목적 주관부처 관련 법령 인센티브
조세감면 부담금감면 행정지원 재정지원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육성 또는 개발촉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 ○ ○ ○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 촉진,지역경제 활성화 ○ ○ ○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문화·정보통신·첨단산업의 육성 및 개발촉진 ○ ○ ○ ○
농공단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산업을 유치·육성 ○ ○ ○ ○

구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생활환경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운영에 관한 특별법 ○ ○ ○ ○

지구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 등의육성에 관한 특별법 ○ ○ ○ ○

<표 1-1> 계획입지별 제도적 현황 분석

이처럼 다양한 부처에서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계획입지들은 세부적
인 목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해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개발한다
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 계획입지제도인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정목적, 유치산업 등에 대한 차별성이 
미흡하고, 토지이용계획 또한 산업 및 연구개발, 주거 등을 위한 복합단지 개발의 
형태로 대동소이하다. 또한 각각의 계획입지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별 인센티브도 
세제감면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 사실상 큰 차별성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 확산이라는 본래의 목적 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지역별 배분에 
의한 과잉 지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구제도 남발로 
차별성 부족과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특구에 분산 지원함
으로써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많은 계획입지에서 지정 후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는 지구가 많으며4), 이러한 
문제는 특히 산업단지와 경자구역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단지의 

4) 전국에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공급면적이 2,400여㎢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준비 중인 산업
단지는 161개, 개발 중인 산업단지는 182개(총 1,074개)에 달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외국인
투자지역이 7개(총 19개)인 상황이며,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미착수 48개 지구, 개발 중 
34개 지구(총 101개 지구) 등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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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24.9㎢의 산업단지가 지정5)만하고 토지수용 등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
며, 2003년에 1차지구로 지정된 인천 경자구역의 29%(30㎢), 광양만 경자구역 
29%(30.2㎢)6)의 경우 장기간 미개발상태로 남아있는 대표적인 계획입지에 해당된
다. 이러한 개발기간 장기화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민원발생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경자구역 등 일부 특구의 경우 부지조성, 인프라 구축 등에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
어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재원 부족, 기업 수요 확보 불확실성으로 
외자유치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특정 계획입지의 잔여용지가 분양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자구역 인근에 
산업단지, 국가산단 인근에 일반산단 공급 등 인접지역에 계획입지를 중복적으로 
공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 경자구역별 유사특구 입지현황(2013년 말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2014)경제특구 활성화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5)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망, 2014. 12.
6)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자료.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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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 새만금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 충북
자유무역지역 ○ ○ ○ ○ ○ ○ ○ -

외국인 투자지역 - ○ - ○ ○ ○ - ○
산업단지 ○ ○ ○ ○ ○ ○ ○ ○

첨단복합단지 - - - ○ - - ○
연구개발특구 - ○ - - ○ - - -

관광단지 ○ ○ ○ - - -

<표 1-2> 경자구역별 구역내 유사특구 및 중첩지구 현황

주. ‘기획재정부(2014)경제특구 활성화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을 토대로 관광단지 추가

문제는 지역이 가진 한정된 입지수요에서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계획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계획입지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자구역이나 연구특구 등은 장기 수급계획 수립제도가 
없으며, 공급 시 개발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시스템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정이후에도 계획입지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대한 평가제도가 미흡하고, 
장기간 개발부진으로 지정해제가 필요하나 이러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계획입
지 유형별로 상이한 실정이다. 현재 경자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획입지제도가 
집행평가나 성과평가제도가 미흡하며, 산업단지와 경자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획
입지제도들에서는 지정·해제조건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미개발상황에 대해 적극적
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즉, 현 계획입지 문제의 핵심은 개발의 장기화와 미분양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계획입지 체계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이 곤란하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계획입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급‧관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계획입지 제도가 공급과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고 과잉지정과 미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산업육성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지닌 계획입지 제도의 체계적 
공급·관리(공급 일원화, 관리 전문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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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및 주안점

본 연구의 목적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지의 체계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함에 있다. 
본 연구에서의 “체계적인 공급방안”이란 각 계획입지의 중복지정을 제어할 수 있으며, 
지정‧개발‧관리‧운영의 단계별로 계획입지를 관리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 및 
체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을 위해 다양한 대안의 장단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최적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단기 정책과제와 장기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활용성이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단기 정책과
제로는 개별 계획입지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였으며, 장기적인 과제로는 계획입지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으
로 공급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법률적인 통합이나 지정·개발과 운영·관리를 이원화하
는 방안 등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계획입지유형 중 산업용지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로 한정하였다.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의 경우, 
산업단지로 우선 지정·개발 후 재지정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로 지정·관리하고 있으
므로 산업단지로 간주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
지니스벨트 등은 현재 산업입지법으로 지정개발하고 있으며, 추가 지정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결과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연구대상에서 제척하였다. 이밖에 
문화산업단지, 정보통신산업단지 등이 있으나 모두 산업단지로 지정·개발·관리되고 
있어 계획입지 대상에서 제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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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계획입지 유형 중 본 연구의 대상

   주. 한국산업공단. 2014. 2014 산업입지요람. p.11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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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개별 계획입지 제도 및 지정현황을 분석하고, 조성 실태를 검토한 뒤 
통합적 공급 및 관리 대안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비교하며 최적안을 
도출하는 흐름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1-3>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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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에 대해 세부 내용과 방법론은 아래와 같다. 
개별 계획입지 제도 및 지정현황을 분석하는 부분은 문헌 및 제도고찰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지정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원제도, 지정절차, 의제처리 
등 제도적 구성요소들을 대상으로 유사 중복 및 통합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계획입지의 조성 실태를 파악하는 부분은 GIS와 사례조사를 활용했다. 계획입지 
유형별 지정현황을 전국 단위에서 도면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중복 및 개발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특정 시군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계획입지 유형들이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지정되는지, 개별적으로 지정되는지
의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계획입지의 통합적 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안 설정 부분에서는 계획입지 체계를 
비교하면서 확인된 다양한 한계와 문제점 검토를 통해 발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였다.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검토하고 최적안을 도출하
는 과정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부처 담당자, 교수, 국책 
및 지방연구원, 전국 시‧도 계획입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계획입지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계획입지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계획입지에 대한 연구는 크게 입지 및 분포특성과 관련된 학술적 차원의 연구와 
개별입지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 
·종합적 관점으로 연구한 사례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연구로는 
계획입지 내실화를 위한 유인체계 재설계 방안 연구(기획재정부. 2013)가 있으며, 
동 연구는 계획입지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계획입지 관리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계획입지에 대한 현황 뿐만 아니라 



지원제도, 지정절차, 의제처리 등 제도적 현황을 유사 중복이나 통합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특히 차별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하나의 특정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범 부처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이 있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 과제명: 계획입지 내실화를 위한 
유인체계 재설계방안

∙ 연구자: 기획재정부(2014)
∙ 연구목적: 계획입지제도 전반에 걸

친 공급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계획입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과 과다 지정된 계획입지의 해제 
유인방안, 그리고 해제된 계획입지
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제시

∙ 기존 제도 및 현황 분석
을 위한 문헌 및 통계자
료 분석

∙ 계획입지 제도 및 공급현황
∙ 계획입지 사례분석 : 우수 

및 부진사례
∙ 계획입지 개선방안 : 계획입

지 제도별개선방안, 통합적 
공급방안, 해제유인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

본
연
구

∙ 계획입지 제도에 대한 분석 : 현황뿐
만 아니라 지원제도, 지정절차, 의
제처리 등 제도적 현황을 유사 중복
이나 통합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하
는데 차별성이 있음

∙ 제도개선 방안 : 제도적 개선방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재활용 방안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는데 차별성
이 있음

∙ 특정 부처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
라 범 부처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차별성이 
있음

∙ 문헌 및 통계분석
∙ 외국사례분석
∙ 전문가 인터뷰 분석 : 제

도적 통합, 거버넌스, 재
활용방안 등에 대한인
터뷰 등을 통해서 객관
적인 방안 제시

∙ 관련 부처 국책연구기관
과 해당 분야에 대한 협
업연구 추진

∙ 계획입지 공급 및 관리실태
분석

∙ 계획입지의 문제점 분석
∙ 외국 계획입지사례분석
∙ 계획입지 제도개선 방안 
∙ 계획입지 통합적 공급 및 관

리방안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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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2 계획입지 제도 및 공급현황

본 장에서는 연구대상인 3개 계획입지 유형(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각각에 
대해 법‧제도를 검토하고, 관련조직의 구성, 지정‧개발‧운영 현황, 성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산업단지

1) 계획의 근거 및 범위

 산업단지는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등과 이와 관련
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
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 정의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2, 제8조)

이러한 산업단지의 지정과 운영은 크게 두개 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산업단지의 
공급차원에서 계획입지의 지정과 개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 그것이다.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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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계획 단지의 지정 
및 고시, 개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체 지원 등을 맡고 있음

<그림 2-1> 산입법과 신집법

   자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2014. 2014 산업입지요람.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이 지정하는 반면,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시‧도시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가산업단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가능

‧ 일반산업단지 :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이하 지정시장)이 지정. 단,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가능

‧ 도시첨단산업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정시장이 지정.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가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 단,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가능

‧ 농공단지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표 2-1> 산업단지 유형별 지정권자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두 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지역에 지정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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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이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단지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하
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유형이다. 

1.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건
-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2.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요건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건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

업단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표 2-2> 산업단지 지정요건(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

‧ 농공단지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집적에 관한 법률 제2조)로, 그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 전문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용지(이하 ‘산업시설용지’) 면적중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입주기업이 4개 이상이면서, 산업시
설용지전체 입주기업체수 및 면적의 60%이상이 되는 단지

- 지역특화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 면적 중 ｢산집법｣ 
시행령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기준으로 
80%이상이 되는 단지

- 일반단지 : 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단지

<표 2-3> 농공단지 지정요건(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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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관리권자도 지정권자와 비슷하게 구분되는데,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으
며,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2) 지정‧관리기구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두고 있다. 산업입지정
책심의회는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ㆍ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지정ㆍ변경ㆍ
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2)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제1차관, 부위원장은 국토도시실장으로 하고 있다.  
위원은 국무조정실ㆍ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
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해양수
산부ㆍ중소기업청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으로 지정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두어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며, 기능, 구성, 운영 등의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관리권자 또는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
은 기관이 될 수 있으며, 지자체 장, 공단 및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이 주로 관리기관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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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및 개발현황

2014년 12월말 기준 전국에 1,074개의 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다. 국가 산업단지는 
41개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789,138천㎡로 전체의 57.5%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 산업단지는 전국에 560개가 계획되었으며, 전체 산업단지 중 
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507,158천㎡로 전체 면적의 36.9%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전국에 14개로 전체 산업단지 중 가장 적은 1.3%를 
차지하며 면적으로는 2,806천㎡로 전체 면적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농공단지는 
전국에 459개가 계획되었으며, 전체 산업단지의 42.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74,214천㎡로 전체 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산업단지 총 지정면적은 1,373㎢이며 이 중 개발대상 면적 1,115㎢ 중 
조성된 산업단지 면적은 823㎢로 73.8%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대상 면적 중 기조성된 
면적은 국가산업단지 78.5%, 일반산업단지 66.6%, 농공단지 92.1%이며, 도시첨단산
업단지는 아직까지 38.6%에 불과하다. 

4) 집행 및 분양 현황

산업단지의 개발은 주로 LH, 지방공사 등 공사나 실수요기업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유형 단지수 계
(지정면적)

개발대상 개발
미대상소계 개발면적

(조성)
미개발면적
(미조성)

계 1,074 1,373,317 1,114,728 823,595 291,133 258,589 
국가 41 789,138 530,877 416,687 114,190 258,261 
일반 560 507,158 506,907 337,523 169,384 251 

도시첨단 14 2,806 2,799 1,080 1,718 8 
농공 459 74,214 74,145 68,304 5,841 69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2014전국 산업단지 통계.
  주. 2014년 12월말 기준

<표 2-4>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현황
(단위: 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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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리업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이 담당하고 있다. 민간조직은 기업, 업체, 시행자로 분류되며, 이 조직의 역할은 
실시계획을 계획하고 작성하는 부분에 있다. 

구분 관련조직 역할

중앙
·국토교통부
·LH,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정 및 고시
·산업단지 개발
·산업단지 관리

지방 ·지자체, 지방공사
·산업단지공단/입주기업협의회 등

·단지 지정 및 고시
·단지시설 유지 및 관리

민간 ·기업, 업체, 시행자 ·실시계획 작성, 사업 시행

<표 2-5> 산업단지 관련조직 및 역할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41개 중 17개가 개발 완료되었으며, 21개가 조성 중, 
3개는 미착수인 상황이다. 전체 지정면적 789,138천㎡ 중 분양대상면적은 289,138천
㎡로 36.7%에 달하며, 분양 공고면적 중 분양 면적비율은 98.5%로 4개 산업단지 
유형 중 가장 높다. 

560개로 그 수가 가장 많은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257개가 개발완료, 110개 미착수, 
193개 조성 중 이다. 지정면적 507,158천㎡ 중 36.7%인 306,844천㎡가 분양대상면적
이며, 분양공고 면적 중 분양된 면적의 비중은 92.4%로 4개 유형중 가장 낮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4개 중 4개가 개발 완료되었고, 9개가 조성 중이며, 1개가 
미착수 상태이며, 지정면적 2,806천㎡ 중 분양대상면적은 1,498천㎡로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양공고 면적 중 분양면적 비율은 94.0%를 차지하고 있다. 

농공단지의 경우 459개중 대부분인 406개가 개발완료 되었으며, 9개가 미착수 
상태이며, 44개가 조성 중인 상태다, 지정면적 74,214천㎡의 76.3%인 56,639천㎡가 
분양대상면적이며, 분양공고면적 중 분양면적은 95.3%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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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정면적 단지수
조성현황 개발면적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

미착수 조성중 완료 분양대상
면적

분양공고
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계 1,373,317 1,074 123 267 684 654,466 514,847 493,009 21,838 4.2
국가 789,138 41 3 21 17 289,485 256,434 252,685 3,749 1.5
일반 507,158 560 110 193 257 306,844 205,589 189,998 15,591 7.6

도시첨단 2,806 14 1 9 4 1,498 562 528 34 6.0
농공 74,214 459 9 44 406 56,639 52,262 49,798 2,465 4.7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2014전국 산업단지 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14.4분기)
  주. 2014년 12월말 기준; 조성현황은 2014년 4분기 기준(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표 2-6> 산업단지 지정, 조성 및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
(단위: 개, 천㎡,%)

5) 산업단지 운영 현황

산업단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입주기업 
현황, 생산․수출액 및 고용 자료로 2008년 4분기와 2014년 4분기를 비교하였다.  
입주기업체 수가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산업단지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로써 65개 
기업에서 235개 기업으로 262%가 증가하였다7). 한편, 산업단지 중 가장 적은 입주기
업 수의 증가율을 보인 단지는 농공단지로써 5,372개에서 6,626개로 증가했으며, 
23.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입주기업 생산액에서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620억원
에서 1,883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증가율이 
가장 낮은 유형은 국가산업단지로 4,516,641억원에서 6,656,855억원으로 4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입주기업 수출액에서는 일반산업단지가 77,072백만달러에서 152,150백만
달러로 약 2배 가량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국가산업단지의 증가율이 
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용인원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산업단지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로써 664명에서 

7) 단,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2004년 전주도시첨단을 시작으로 지정되기 시작하여 상대적
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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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명으로 234%가 증가하였다8). 반면, 농공단지는 연구인력 고용인원이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인 산업단지로써 120,171명에서 147,710명으로 23%증가하였다.

구분 2008년 4분기 2014년 4분기 증감율(%)

입주기업수
(개)

국가산업단지 34,570 48,313 39.8%
일반산업단지 16,182 25,346 56.6%

도시첨단산업단지 65 235 261.5%
농공단지 5,372 6,626 23.3%

합계 56,189 80,520 43.3%

입주기업 생산액
(누계, 억원)

국가산업단지 4,516,641  6,656,855 47.4%
일반산업단지 1,814,221  3,398,132 87.3%

도시첨단산업단지 620  1,883 203.7%
농공단지 319,207  507,617 59.0%

합계 6,650,689 10,564,487 58.8%

입주기업 수출액
(누계, 백만달러)

국가산업단지 213,194  281,510 32.0%
일반산업단지 77,072  152,150 97.4%

도시첨단산업단지 -  1 -
농공단지 7,848  12,776 62.8%

합계 298,114  446,439 49.8%

고용인원
(명)

국가산업단지 802,887  1,186,997 47.8%
일반산업단지 479,453  742,838 54.9%

도시첨단산업단지 664  2,218 234.0%
농공단지 120,171  147,710 22.9%

합계 1,403,175  2,079,763 48.2%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4년 4분기; 2008년 4분기)

<표 2-7> 산업단지 운영 현황

2. 경제자유구역

1) 계획의 근거 및 범위

경자구역의 법적인 개념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법 제2조)’이
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과 개발이 이루어진

8) 단,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2004년 전주도시첨단을 시작으로 지정되기 시작하여 상대적
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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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자구역의 지정요건은 아래 표와 같이 같으며, 지정요건은 법 제정 당시보다 
완화되어 왔다. 일례로, 제정 당시 지정요건 중 하나라 국제적인 인프라 유무와 
그 규모 관련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2008년 6월에는 이와 관련된 지정기준을 완화‧삭
제하여 내륙지역에도 경자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구분 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2002
년

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가능성
2.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3.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4. 국제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

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및 국제항
만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공항의 경우에는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2. 항만의 경우에는 정기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
할 수 있으며,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②법 제5조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및 인력수급
2. 경영환경·생활여건 등 배후 도시의 서비스 수준
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현실성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7
년

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가능성
2.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3.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4.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7.12.7.>

① 삭제  <2008.7.24.>
②법 제5조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및 인력수급
2. 경영환경·생활여건 등 배후 도시의 서비스 수준
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현실성
4.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1
년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

할 것
3. 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4.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

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전력 등 기반
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

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출 것[전문개정 2011.4.4.]

1. 교통·통신 기반시설 및 생활여건 등에서 법 제6조
제1항제9호의 산업유치계획에 필요한 전문인력
의 확보가 용이할 것

2.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지속가
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3.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기구를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표 2-8> 경자구역 지정요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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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관리기구

경자구역의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산업부 산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전담 관리기구의 역할을 하며, 심의의결 기구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등 23명으로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
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외국인투자, 물류, 도시정책 
등 경자구역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보좌하는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다. 경자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경자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및 개발계획 협의, 경자구역 활성화 정책 추진 및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방안 추진, 
경자구역 개발 추진,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추진 등이 주요 업무이다.

3) 지정현황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8개의 경자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2003년에 1차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2008년에 2차로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을, 2013년에 
3차로 동해안권과 충북이 경자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개발에 
부적합하거나 개발사업이 부진한 일부 지역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되었다. 2011년 
1차 구조조정에서는 12개 단위지구 90.4㎢가 해제9)되었고, 2014년 2차 구조조정에
서는 14개 지구 92.5㎢가 해제10)되었다. 

9) 지식경제부(2011.3.19.)‘경제자유구역 12곳(90.4㎢) 해제 최종 확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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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천 부산·경남 전남·경남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 강원 충북
명칭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 충북
지정년도 2003 2003 2003 2008 2008 2008 2013 2013

위치 인천(연수구,중구,서구)
부산(강서구),경남(진해시)

전남(여수, 순천, 광양)경남(하동군)

충남(당진·아산·서산)경기(평택·화성)

대구, 경북(포항․구미․영천․경산)
전북(군산․부안)

강릉․동해 일원 청원․충주 일원

사업기간 ‘03-’20 ‘03-’20 ‘03-’20 ‘08-’20 ‘08-’20 ‘08-’20 ‘12-23 ‘13-20(1단계)

<표 2-9> 경자구역의 지정 현황(지정당시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2013)

두 번에 걸친 추가 지정과 두 번에 걸친 구조조정 결과 2014년 기준 경자구역은 
8개 구역이 지정되었고, 88개 단위지구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구 역　 1차 
지정면적

2차
지정면적

1차 
구조조정 후

3차
지정면적

2차
구조조정 후 증감* 증감율*

(%)연도 2003 2008 2011 2013 2014
구역수 3개 6개 6개 8개 8개 +5 -

단위지구수 66개 97개 85개 93개 88개 +22 -
인천 209.4 　_ 169.5 - 132.9 -76.5 -36.5

부산·진해 104.8 　_ 83.1 - 52.9 -51.9 -49.5
광양만권 95.6 　_ 85.7 - 77.7 -17.9 -18.7
대구․경북 　_ 39.3 34.1 - 22.0 -17.3 -44.0

새만금․군산 　_ 67.0 50.4 - 28.6 -38.4 -57.3
황해 　_ 55.1 55.1 - 4.4 -50.7 -92.0

동해안 - - - 8.3 8.3 - -
충북 - - - 9.1 9.1 - -
계 409.8 161.4 477.9 17.4 335.9 -252.7 -42.9

<표 2-10> 경자구역 지구수 및 지정면적 변화 추이
(단위 : ㎢, %)

  * 최초지정면적 대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2013)

10) 산업통상자원부(2014.8.5.)‘경제자유구역 14개 지구 92.53㎢ 지정 해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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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 6개 구역 66개였던 단위 지구수는 2008년에 경자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총 97개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 구조조정 이후 85개로 축소, 
2013년 2개 지역 8개 지구 추가 지정으로 단위지구 수는 93개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2차 구조조정으로 88개 지구로 축소되었다. 

2014년 기준 8개 경자구역의 지정면적은 335.9㎢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588.6㎢이 
지정되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구조조정과 개별단위지구의 면적 변경 등 
총 252.7㎢가 제척되어, 당초보다 42.9% 축소되었다. 

4) 개발계획의 개요

8개 경자구역은 총 129만명의 계획인구로 계획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32조이다. 
경자구역의 토지이용계획별 면적은 주거지역 8.1%, 상업업무지역 3.9%, 산업물류 
등은 29.2%, 녹지 및 기타 인프라 58.8%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크며 복합단지의 
성격으로 대도시 인접 경자구역은 주거상업비율이 높고,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산업단지의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단지
현황
(개)

면적
(㎢)

목표
연도

계획인구
(천명)

사업비(억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인천 26 132.9 2020 645 89조 1,062 1조 8,715 4조 0,285 83조 2,062
부산/진해 20 52.9 2020 182 9조 9,046 6,275 2,666 9조 105
광양만권 21 77.7 2020 189 14조 3,290 2조 1,577 4조 5,849 7조 5,864
대구/경북 8 22.0 2020 105 7조 1,747 8,246 6,891 5조 6,610
새만금 2 28.6 2020 32 3조 5,613 5238 1,012 2조 9,363
황해 2 4.4 2020 42 4조 7,615 3,364 2,484 4조 1,767

동해안 4 8.3 2024 48 1조 3,075 997 997 1조 1,082
충북 5 9.1 2020 44 1조 9,942 2,239 785 1조 6,918
합계 88 335.9 1,287 132조 1,390 6조 6,651 10조 969 107조 2,771

<표 2-11> 경자구역별 개발계획의 개요

자료 : 새만금경자구역은 개발계획(2015.5,28(관광단지), 2011.1.5.(산업단지))을, 기타 구역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www.fe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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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자구역의 단지 수는 27개로 전체 경자구역 단지 수의 15.8%로써 가장 
많은 단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총 면적 170㎢로 경자구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송도국제자유도시의 토지이용현황은 주거시설 56.63%, 상업업무시설 4.45%, 
산업시설 3.21%, 녹지인프라시설 35.7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단지현황(개)
면적(㎢)

토지이용현황(%)
특화 분야주거 산업/물류/관광 공공 상업/업무 기타

인천 26 132.9 12.1 15.1 45.2 5.1 22.5
 ·국제 비즈니스/외국학교 및 병원
 ·산업/물류단지/관세자유지역
 ·관광/레저/테마 파크

부산/진해 20 52.9 4.8 15.6 15.5 2.2 61.9
 ·물류거점항만 건설
 ·다국적 기업의 첨단생산 산업단지
 ·국제업무시설

광양만권 21 77.7 4.2 53.3 30.5 3.1 8.9
 ·글로벌 물류 산업
 ·국제 교육/의료 산업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관광/레저 허브

대구/경북 8 22.0 9.6 38.7 46.1 4.6 1.0
 ·내륙첨단과학벨트
 ·첨단의료산업
 ·국제패션디자인 단지

새만금/군산 2 28.6 2.8 52.3 34.3 2.6 7.9
 ·산업/업무/유통 융복합기지
 ·글로벌 경제중심지
 ·문화관광 단지

황해 2 4.4 12.3 30.5 48.4 4.5 4.3
 ·메디컬복합단지
 ·철강특화 산업
 ·명품/특화, 주거/상업 복합 단지 조성
 ·중소기업특화단지 조성

동해안 4 8.3 7.1 41.4 47.4 4.1 -
 ·물류/비즈니스 거점 특화
 ·첨단부품산업단지
 ·관광/휴양 복합단지
 ·소재융합생산시설 단지
 ·글로벌 교육문화 단지

충북 5 9.1 15.3 41.9 39.1 1.8 1.9
 ·BIT융복합 비즈니스 허브 단지
 ·바이오메디컬 단지
 ·항공물류 융복합 산업

합계/평균* 93 455.4 8.5 36.1 38.3 3.5 15.5-

<표 2-12> 경자구역별 개발계획의 개요

자료 : 경제자유구역 기획단(www.fez.go.kr)
* 평균은 각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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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경자구역의 단지 수는 전체 경자구역의 12.35%인 21개단지로 계획되었
으며, 총 면적은 83㎢에 이르고 있다. 창원 웅동지구 토지이용현황은 주거시설 2.61%, 
상업업무시설 9.66%, 녹지인프라시설 87.73% 등으로 구성된다. 

광양만권 경자구역의 단지 수는 전체 경자구역의 11.76%인 20개단지로 계획되었
으며, 총 면적은 86㎢에 이르고 있다. 광양지구 토지이용현황은 상업업무시설 
18.08%, 산업시설 72.23%, 녹지인프라시설 9.6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해 경자구역의 단지 수는 전체 경자구역의 1.76%인 3개단지로 계획되었으며, 
총 면적은 16㎢에 이르고 있다. 아산 인주지구 토지이용현황은 주거시설 7.96%, 
상업업무시설 1.77%, 산업시설 57.23%, 녹지인프라시설 33.0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경북 경자구역의 단지 수는 전체 경자구역의 8.88%인 10개단지로 계획되었으
며, 총 면적은 33㎢이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토지이용현황은 주거시설 15.73%, 
상업업무시설 6.47%, 산업시설 40.39%, 녹지인프라시설 37.4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만금·군산 경자구역의 단지 수는 전체 경자구역의 2.35%인 4개단지로 계획되었
으며, 총 면적은 50㎢에 이르고 있다. 새만금지구 토지이용현황은 주거시설 8.89%, 
상업업무시설 4.79%, 산업시설 15.72%, 녹지인프라시설 70.6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해안 경자구역의 단지 수는 전체 경자구역의 2.35%인 4개단지로 계획되었으며, 
총 면적은 8.3㎢에 이르고 있다.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토지이용현황은 주거시설 
2.15%, 상업업무시설 33.02%, 산업시설 34.46%, 녹지인프라시설 30.3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북 경자구역의 단지 수는 전체 경자구역의 2.35%인 4개단지로 계획되었으며, 
총 면적은 9.1㎢에 이르고 있다. 충북 바이오벨리 토지이용현황은 주거시설 18.41%, 
상업업무시설 1.65%, 산업시설 43.81%, 녹지인프라시설 36.1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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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 현황

1차 ~ 3차 경자구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미착수율(48개, 47.52%)이 높고, 완료율
(19개, 18.81%))은 전체 지구 수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차 경자구역은 총 71개의 
지구를 계획하였으며, 완료된 지구는 16개(22.53%), 미착수된 지구는 28개(39.43%), 
개발 중인 지구는 27개(38.02%)이며, 특히 아직도 미착수된 지구가 상당수 존재한다. 

22개 지구가 계획된 2차 경자구역은 2개(9.07%)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14개
(63.63%) 지구가 미착수되었고, 6개(27.27%) 지구가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1차 경자구역과 마찬가지로 미착수된 지역이 많게 나타났다. 

3차 경자구역은 총 8개의 지역이 계획되었으며, 동해안 지역은 4개 지역 모두 
미착수되었으며, 충북 지역은 1개 지역이 완료되었고 2개 지역이 미착수, 나머지 
1개 지역은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면적
(㎢)

지구현황(개)
지구수 미착수 개발중 완료

1차
(‘03)

인천 170 27 8 12 7
부산·진해 83 21 8 7 6
광양만권 86 23 12 8 3

합계 339 71 28 27 16

2차
(‘08)

황해 16 5 5 -　 -　
대구·경북 33 10 4 5 1

새만금·군산 50 7 5 1 1
합계 99 22 14 6 2

3차
(‘13)

동해안 8.3 4 4 -　 -　
충북 9.1 4 2 1 1
합계 17.4 8 6 1 1

합계 455.4 101 48 34 19

<표 2-13> 경자구역 집행추진 현황
(단위 : 만명, 개, 명)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3)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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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리‧운영 현황

경자구역의 조직체계는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기획
단 내부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기관은 경자구역의 지정 
및 고시, 구역 보호 및 관리 등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들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으
나,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위원은 9명의 연구원,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기업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창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구분 관련조직 역할
중앙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위원회)
·지정 및 고시
·구역보호 및 관리 총괄

지방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구역지정
·구역 유지 및 관리

민간 ·기업, 업체, 시행자 ·실시계획 작성, 사업 시행

<표 2-14> 경자구역 관련조직 및 역할

중앙단위의 추진체계는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과 연계하여 규제완화, 외자유치 
등의 성과를 평가하며, 경자구역 전체를 통합 및 조정하여 이끌어가는 강력한 추진체
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기획단이 6개청을 
총괄, 조정해가는 추진 주체이지만 권한 및 위상에 한계가 있다. 즉, 현재 경자구역 
제도는 중앙 정부가 입안하고, 각종 투자 유치 및 사업 인․허가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지만, 노동, 환경 등 각종 법 규제에 근거한 승인은 다시 중앙 정부의 재가가 
필요해 명확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경우, 심의의결기구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이원화
되어 있으며, 비교적 적은 인력규모로 6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경자구역의 개발·운영 관련 업무가 다수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현실이다. 일례로 경자구역개발 관련 인·허
가권은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등에 분산되어 있고, 인·허가 업무의 경우에도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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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택 분양 승인, 집단 급식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른 면허세 및 취득세, 
위생 검사, 도로 표지판 인·허가 등은 각 지자체 관할 구청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등은 산업부의 승인 사항이며, 인·허가 
의제사항 중 환경평가 부분은 환경부 협의사항이다. 이러한 권한의 분산과 복잡한 
업무 처리 절차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경자구역의 지방 조직은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하기관인 경제자유구역
청이 있으며, 이 두 조직은 경자구역의 구역지정 및 구역의 유지 및 관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관리의 일원화, 전문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각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인사권, 예산지출, 정책결정
권이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고 출장소 또는 조합의 형태로 담당인력이 구성되어 
있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무총리실 보도자료(2009)
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의 86%가 2년 미만 단기 파견 지방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업무 연속성과 조직 전문성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투자유치의 
계약직 종사자의 경우 최장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소속감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사업의 진행, 투자유치 등 기존 업무 이외 실태조사 또는 
통계 데이터 구축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는 경자구역 개발방향, 
구역 내 입주 업체에 대한 기본실태 파악도 힘든 실정이다. 기존 6개 경자구역과 
2012년 추가된 2개 경자구역, 총 8개 경자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 제도에서 
출장소 또는 조합의 형태로만 운영되어 특성화·차별화를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7) 기업입주‧투자 현황

경자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2012년 12월 현재 2,079개이며, 이 가운데 외투기업이 
164개, 국내기업은 1,915개임. 제조업 기업이 1,116개로 전체 입주기업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제조업 부문의 기업이 963개로 46%를 차지하고 있다. 경자구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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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입주기업 분포를 살펴보면, 인천과 부산·진해 경자구역 내 입주기업 수가 
전체에서 각각 42.1%와 30.1%로 가장 높고, 새만금·군산 경자구역 내 입주기업 
수가 전체 입주기업 수의 18.5%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구역
업종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전체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합계

제조업 51 6 567 25 60 13 9 - 10 - 359 16 1,056 60 1,116
비제조업 775 44 - 33 19 26 - - 55 1 10 - 859 104 963
합 계 826 50 567 58 79 39 9 - 65 1 369 16 1,915 164 2,079

<표 2-15> 경자구역의 입주기업 현황 
(단위: 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2013)
주 : 2012년 12월 현재

입주기업 비중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전 체
전체 기업 42.1 30.1 5.7 0.4 3.2 18.5 100.0
국내 기업 43.1 29.6 4.1 0.5 3.4 19.3 100.0
외투 기업 30.5 35.4 23.8 _ 0.6 9.8 100.0

<표 2-16> 경자구역별 입주기업 분포 현황      
(단위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2013)
주 : 2012년 12월 현재

2012년 12월말 현재 경자구역에서 유치한 외국인투자 누계액은 69억 달러로, 
2004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6.3%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액 중 경자구역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 있으며 2009년 이후 급증했다.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전국 127.9 115.7 112.4 105.1 117 114.8 130.7 136.7 132.7 1,093

경자구역
(비중, %)

1.2
(0.9)

5.8
(5.0)

1.5
(1.3)

3.2
(3.0)

2.3
(2.0)

8.6
(7.4)

9.4
(7.2)

11.7
(8.5)

24.3
(18.9)

68.8
(6.3)

<표 2-17> 경자구역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단위: 억 달러,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2013)
주 : 2012년 12월말 현재 신고액 기준이며, 괄호 안은 비중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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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별 외국인 투자 누계액을 보면 인천이 41억 달러로 가장 많고 부산진해가 
12억 달러, 광양만이 8.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선발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비중 측면에서 보면, 인천이 2004년 이후 전체 누계액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구 역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누 계
인  천

(비중, %)
1

(0.9)
76

(13.0)
86

(57.7)
128

(40.4)
118

(51.3)
562

(65.7)
502

(53.3)
554

(47.5)
2,070

(82.4)
4,097

(59.6)
부산진해
(비중, %)

51
(44.0)

231
(39.6)

43
(28.9)

93
(29.3)

111
(48.3)

50
(5.8)

153
(16.2)

251
(21.5)

143
(8.8)

1,203
(17.5)

광양만권
(비중, %)

64
(55.2)

276
(47.3)

20
(13.4)

96
(30.3)

1
(0.4)

2
(0.2)

32
(3.4)

232
(19.9)

127
(5.1)

850
(12.4)

새만금군산
(비중, %) - - - - - 216

(25.3)
255

(27.1)
100

(8.6)
50

(2.0)
621

(9.0)
황  해

(비중, %) - - - - - - - - - -
대구경북
(비중, %) - - - - - 25

(2.9) - 30
(2.6)

44
(1.8)

99
(1.4)

합계 116 583 149 317 230 855 942 1,167 2,511 6,870

<표 2-18> 경자구역별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2013)
  주 : 2012년 12월말 현재 신고액 기준이며, 괄호 안은 비중을 나타냄.

3. 연구개발특구

1) 계획의 근거 및 범위

연구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수립근거로 하여 지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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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 6조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5년마다 이들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육성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조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2) 지정‧관리기구

연구특구의 소관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미래부 장관은 특구 지정과 함께 특구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연구특구의 심의의결기구로서는 연구개발특구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특구 지정‧
해제, 특구종합육성계획 수립․변경, 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와의 의견 조정, 위원회 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미래부장관)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정부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차관, 국방부차
관, 행정자치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이 있으며, 민간위원은 연구개발ㆍ환경
ㆍ외국인투자ㆍ기술사업화ㆍ기업경영ㆍ도시정책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연구특구에 대한 관리기구는 크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특구별 연구개발특구
본부이며, 특구재단은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며, 각 특구본부는 특구별 
세부사업 및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특구육성사
업이란 특구내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및 창업의 효율적 지원,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교류/협력, 국내·외 투자 유치 및 협력사업 추진, 특구개발과 관련된 
토지, 건물, 시설, 기자재의 취득, 공급 및 임대사업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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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구개발 관련 법체계

연구특구 개발은「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 및 관리되
며, 신규개발 사업의 경우 특구의 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시설구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
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표 <2-20>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발제한 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구개발계획

특구관리계획

<그림 2-2> 연구특구 관련 법 체계

구분 관리내용 비고
인증승인 및 
변경승인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 내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미래창조부장
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하며, 입주승인사항의 변경시에도 동일

법 제37조시행령 제32
조, 33조시행규칙 제3조

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후 연구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시설의 
준공후 상당기간 연구사업을 중지한 때 

법 제40조, 41조 시행령 
제36조 

부지의 
양도제한

입주기관이 입주승인을 받아 소유한 부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미래
창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법 제38조 시행령 제34
조 시행규칙 제4조 

부지시설건축
물의 취득

경매등에 의하여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미래창조부
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함 법 제39조

<표 2-19> 입주기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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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구 지정현황

 우리나라에는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5개 지역에 총 26개의 연구특구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으로는 139.3㎢에 달하는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11)

구분 지구현황(개)
면적(㎢)

토지이용현황(%) 특화분야주거 상업 산업 공공/녹지 교육연구
대덕 특구
(‘05.07) 5 67.8 5.0 1.1 8.8 61.3 23.8IT 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나노융합, 

정밀기기
광주 특구
(‘11.01) 7 18.7 1.0 - 19.4 59.8 19.8광기반 융복합, 바이오소재, 친환경 

자동차 부품, 스마트 그리드
대구 특구
(‘11.01) 7 22.3 1.8 0.3 12.4 60.2 25.3스마트 IT 융복합, 의료기기 융복합, 

그린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부산 특구*
(‘12.11) 4 14.2 2.0 0.4 55.7 41.1 0.7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그린 해양기계
전북 특구
(‘15.08) 3 16.3 - - - - -농․생명융합 산업, 융․복합 소재부품 산업

합계/평균** 26 139.3 2.45 0.6 24.1 55.6 17.4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고시(2013, 2015)
*현재(‘14. 01) 부산연구개발특구는 R&D융합지구(미음지구), 사업화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만 수립
**평균은 각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평균임

<표 2-20> 연구특구 계획지정 현황

지구별로는 26개 지구 중 개발완료 13개, 개발중 8개, 지정상태 5개 등으로 21개 
지구(80.8%)가 개발완료되었거나 개발중에 있다. 개발완료 지구 면적은 47.4㎢로 
전체 연구특구의 34.1%, 개발중 지구 면적은 74㎢로 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 대구, 부산 연구개발 특구 중 지정되었지만 미개발인 면적은 7.3㎢(광주), 
6.0㎢(대구), 4.6㎢(부산) 등 17.9㎢로 전체 특구면적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11) 2015.8.12. 전라북도 전주․정읍․완주 일원에 전북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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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소, ㎢, %)
구분　 개발완료 개발중 지정 합계　

대덕 특구 지구 3(60.0) 2(40.0) - 5(100.0)
면적 11.4(16.8) 56.4(83.2) - 67.8(100.0)

광주 특구 지구 3(42.9) 2(28.6) 2(28.6) 7(100.0)
면적 8.6(46.1) 2.8(15.0) 7.3(38.8) 18.7(100.0)

대구 특구 지구 3(42.9) 2(28.6) 2(28.6) 7(100.0)
면적 7.2(32.5) 9.0(40.4) 6.0(27.1) 22.3(100.0)

부산 특구 지구 2(50.0) 1(25.0) 1(25.0) 4(100.0)
면적 5.3(37.2) 4.3(30.1) 4.6(32.7) 14.2(100.0)

전북 특구 지구 2(66.7) 1(33.0) - 3(100.0)
면적 14.8(90.6) 1.5(9.4) - 16.3(100.0)

합계 지구 13(50.0) 8(30.8) 5(0.0) 26(100.0)
면적 47.4(34.0) 74.0(53.1) 17.9(12.9) 139.3(100.0)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내부자료(2015. 9)

<표 2-21> 연구특구 지구별 개발현황

5) 추진 현황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크게 R&D사업과 비R&D사업으로 구분되며, 연구개발
특구 육성사업 중 R&D사업의 비중은 총 예산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R&D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예산 집행현황은 연평균 25.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년은 전년대비 약 10억원 감소하였고 2011년은 전년과 동일하다. 非R&D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예산 집행현황은 연평균 34.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년에는 전년대비 예산 집행액이 200.8%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추가적인 연구개
발특구 육성사업(R&D)은 추가특구(광주‧대구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육성하기 위하
여 2011년부터 2년간 총 14,000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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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05년 2008년 2010년 2012년
연구개발특구육성(R&D) 6,908 25,517 33,116 34,706

 1. 연구성과 사업화 4,500 20,982 26,416 28,906
 2. 벤처생태계 조성 2,408 4,535 6,700 5,800

연구개발특구육성(非R&D) 3,092 35,983 10,602 29,046
 3. 글로벌 환경구축 2,270 30,902 5,365 22,404
 4. 대덕특구지원본부 운영·지원 822 5,081 5,237 6,642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 - - - 14,000
 1. 연구성과 사업화 - - - 12,450
 2. 벤처생태계 조성 - - - 1,550

연구개발특구기술사업투자지원 - - - 10,000
계 10,000 61,500 43,718 87,752

<표 2-22> 연구특구 집행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2013)

6) 관리‧운영 현황

연구특구의 조직체계는 중앙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방의 
지자체 및 연구개발특구본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구분 관련조직 역할
중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정 및 고시
·계획지역 심의/보호관리 총괄

지방 ·지자체
·연구개발특구본부 ·특구 유지 및 관리

민간 ·기업, 업체, 시행자 ·실시계획 작성, 사업 시행

<표 2-23> 연구특구 관련조직 및 역할

중앙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특구의 지정 및 고시, 
계획지역의 심의·보호·관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최초
에는 특구지원본부)은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성과 사업화(기술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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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조성, 기술이전 등), 벤처생태계 조성(첨단기술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글로벌 환경 구축(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 등의 종합적인 지원업무와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주무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위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개 본부, 2개 실로 운영 중이며, 
별도의 민간 재원조달이나, 외부 자본의 차입 없이, 해당 부처의 출연금을 자본으로 
하여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2년에 525억원, 2013년에는 641억원의 예산
으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등의 특구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방 조직으로는 지자체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의 산하기관인 연구개발특
구 본부가 있으며, 이들은 연구특구의 유지 및 관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조직
은 기업, 업체, 시행자로 분류되며, 이 조직의 역할은 실시계획을 계획하고 작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7) 기업입주‧투자 현황 

연구특구가 시작된 2005년부터 입주기업과 매출규모는 비약적 성장해 왔다. 입주
기업은 2005년 687개에서 2013년 3,018개로 4.4배 증가하였으며, 매출규모는 2005
년 2조 5,639억원에서 33조 3,976억원으로 13.8배 증가하였다. 특히, 연구특구의 
주된 사업 중의 하나인 기술이전 건수는 2005년 611건에서 2013년 1,910건으로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기술이전료는 2005년 524억원에서 2013년 804억원으로 
153% 증가하였다.

 

기술이전건수 기술이전료(백만원)
2005 2013 2005 2013

대덕 611 1,054 52,408 68,937
광주 255 4,649
대구 269 3,786
부산 332 3,068
합계 611 1,910 52,408 80,440

주 : 2013.12월말 기준, 전북 특구는 제외
자료: 연구개발특구 종합포탈(www.innopolis.or.kr/)

<표 2-24> 연구특구별 기술이전 규모(200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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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과 연구개발비 투입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연구인력은 2005년 
16,759명에서 2013년 54,295명으로 37,536명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2005년 
1.8조원에서 2013년 8조 3,131억원으로 459% 증가했다. 

연구인력 연구개발비(백만원)
2005 2013 2005 2013

대덕 16,759 28,877 1,813,117 6,937,116
광주 6,358 395,360
대구 9,918 550,867
부산 9,142 429,801
합계 16,759 54,295 1,813,117 8,313,144

주 : 2013.12월말 기준, 전북 특구는 제외
자료 : 연구개발특구 종합포탈(www.innopolis.or.kr/)

<표 2-25> 인구인력과 연구개발비 변화(2005-2013)

연구개발비의 경우 총액은 8조 3,131억원이며, 이 중 자체부담 연구개발비는 3조 
4,3422억원(41.4%), 외부조달 연구개발비는 4조 8,693억원(58.6%)에 달하고 있다.

자체부담 
연구개발비(백만원)

외부조달 
연구개발비(백만원) 합계(백만원)

대덕 3,185,663 3,751,453 6,937,116
광주 103,933 289,727 395,360
대구 97,542 453,325 550,867
부산 55,046 374,755 429,801
합계 3,442,184 4,869,260 8,313,144

주 : 2013.12월말 기준, 전북 특구는 제외
자료 : 연구개발특구 종합포탈(www.innopolis.or.kr/)

<표 2-26> 연구개발비 현황(2013)

2013년 연구특구 내에는 정부출연(연) 36개, 교육기관(대학) 36개, 전문생산 기술
연구소 5개, 기타 연구기관 공공기관 15개, 정부 및 국공립기관 38개, 기타 비영리기관 
등 66개, 기업체 3,018개 등 총 3,203개 입주해 있다. 대덕은 정부출연(연) 26개, 
기업체 1,484개 등 총 1,575개의 기관이 입주해있으며, 광주는 기업체 535개 등 
총 581개 기관 입주, 대구는 기업체 395개 등 총 425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 부산의 
경우 기업체 604개 등 총 622개 기관이 입주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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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계
계 1,575 581 425 622 3,203

정부출연(연) 26 3 4 3 36
교육기관(대학) 7 4 8 6 25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3 1 1 5
기타 연구기관 9 4 1 1 15

정부 및 국공립기관 19 14 4 1 38
기타 비여영리기관 등 30 18 12 6 66

기업 1,484 535 395 604 3,018
주 : 2013.12월말 기준, 전북 특구는 제외
자료 : 연구개발특구 종합포탈(www.innopolis.or.kr/)

<표 2-27> 연구특구별 입주기업현황(2013)

 

연구특구의 국내특허등록건수(누적)는 2005년 22,625건에서 2013년 61,247건으
로 271% 성장하였으며, 해외특허등록건수도 2005년 5,935건에서 2013년 17,918건
으로 302% 성장해왔다. 

국내특허등록(누적) 해외특허등록(누적)
2005 2013 2005 2012

대덕 22,625 49,156 5,935 16,256
광주 5,265 1,328
대구 4,139 257
부산 2,687 77
합계 22,625 61,247 5,935 17,918

주 : 2013.12월말 기준, 전북 특구는 제외
자료: 연구개발특구 종합포탈(www.innopolis.or.kr/)

<표 2-28> 연구특구별 국내외 특허현황(2012)

특구별 성과12)를 살펴보면,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최초 지정 후 2013년 기준으로 
입주기업 2.2배, 매출액 6.4배, 고용인원 2.8배 증가했다. 2006년~2011년간 총 142개 

12) 미래창조과확부,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정회. 2015. 
12. 21.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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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D과제를 지원하여 2010년까지 914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까지 
약 3,600억원의 추가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08년~2011년간 출연연,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 기술 1,121건을 발굴하고, 이중 232건을 기업에게 이전하여 기술료 
260억원을 창출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2015년 3월말 기준 현재 첨단기술 중심으로 
연구소기업 63개사, 첨단기술기업 106개사를 지정하여 세금감면 등을 지원하여 
R&D 성과의 사업화 제고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 연구개발특구는 특구지정 전인 2010년 대비 2013년 기준 입주기업은 1.3배, 
매출액 1.4배, 고용인원 1.8배 증가했다. 특히, 광주 특구 지정 이후(2011년) 창업한 
기업체는 81개이며, 이 중 66개 기업체(81.5%)가 특구내 창업을 하고 있으며, 광주내 
및 호남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2015년 3월말 기준 연구소기업 13개사, 첨단기술기업 5개사가 지정되어 있다.

대구 연구개발특구는 특구지정 전인 2010년 대비 2013년 기준 입주기업은 1.8배, 
매출액 1.5배, 고용인원 1.4배 증가했다. 특히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민간 기업체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1년 61개에서 2012년 106개로 성장하는 큰 성과를 나타낸 
바 있다. 대구는 섬유산업의 비율이 높은 지역(1990년 37.6%, 2009년 21.2%)이나, 
대구 R&D특구 입주사업체의 90% 이상이 기계설비 및 전자 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어, 대구 지역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5년 3월 말 기준 연구소기업 21개사, 첨단기술기업 5개사가 지정되어 
있다. 

부산 연구개발특구는 특구지정 전인 2012년 대비 2013년 기준 입주기업은 1.07배, 
매출액 1.2배, 고용인원 1.2배가 증가했다. 2015년 3월말 기준 연구소기업 9개사, 
첨단기술기업 2개사가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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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3 계획입지 제도 및 공급의
한계와 문제점

본 장에서는 계획입지 지정, 개발, 관리, 운영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3개 계획입지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제도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세가지 유형의 계획입지의 공간적 분포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계획입지 유형이 집중된 대구시와 부산시를 대상으로 실제 지구별 조성계획을 
살펴보았으며, 계획입지 중복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
다. 마지막으로 3개 계획입지 유형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1. 계획입지 제도 비교분석

1) 지정, 개발, 관리‧운영 항목별 비교 분석

□ 지정목적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의 3가지 계획입지는 모두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각의 계획입지들은 
서로 차별화된 입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즉, 산업단지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연구특구는 지역의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및 국가기술 
혁신을 통해, 경자구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통해 이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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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근거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목적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

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
형 있는 국토개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
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지
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
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
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
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
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표 3-1> 계획입지의 지정 목적

세 가지 계획입지의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어 보이나,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업단지와 연구특구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가산업
단지의 경우 국가기간·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 또는 개발촉진하기 위해 지정되
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지식·문화·정보통신·첨단산업의 육성 및 개발촉진을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공히 첨단과학기술 산업, 첨단산업
의 육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특구의 경우, 산업의 육성보다는 기술의 사업화, 첨단기
술기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결국 특정 기업을 대상으
로 산업용지를 공급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기준의 경우, 산업단지와 경자구역은 정성적인 지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연구특구는 연구기관 및 대학 수 등 정량적 지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

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
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에 걸쳐 있는 지역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
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

통신망·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

•경제성이 있을 것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
積)·연계하고 있을 것 등

 가.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 포함한 연
구기관 40개 이상 

 나. "대학 3개 이상 등

<표 3-2> 계획입지의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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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지정기준은 가장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자구역의 경우 입주수요 
확보, 개발 타당성 등의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연구특구는 기술 이전과 
사업화라는 목적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에 이를 위한 물적 기반(대학, 연구소, 기술기업)
의 집적여부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수요 및 공급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여부
3개 계획입지 유형 중 산업단지의 경우에만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시도별로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하며, 
국토부의 검증을 통해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경자구역과 연구특구는 
수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절차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산업입지 수급계획
•시도지사 10년 단위 (5년 수정)•수급계획 미수립 •수급계획 미수립

<표 3-3> 계획입지의 종합계획 수립 여부

□ 개발계획 승인 체계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되, 지정 시 산업입지정책심의회가 심의하도

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유형별로 승인권자가 상이하다. 경자구역은 산업통상자원
부 장관이 승인하고, 연구특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자구역, 연구특구에 산업단지가 포함될 경우 신청 전에 국토부와 협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산단 유형별로 승인권자 상이
•국가산단: 국토교통부장관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
•일반산업단지: 시·도지사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교통부장

관, 시·도지사 
•농공단지: 시장·군수·구청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산업단지 포함 시 국토교통부장

관과 협의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승인
 - 특구지정 시 산업단지 포함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

심의회의 심의

<표 3-4> 계획입지 개발계획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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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 승인 절차
계획입지 개발 시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산업단지가 포함될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자구역과 연구특구 개발 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부지에 대해서는 산입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신규 지정의 제한
계획입지공급량이 적정 이상일 경우 신규 지정을 제한하는 근거를 운영하고 있는지

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산업단지만이 산단 유형별로 일정 규모 이상이 미분양일 
경우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자구역과 연구특구의 경우 
신규지정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 국가산업단지: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15퍼센트 이상
 - 일반산업단지: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
  나.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 농공단지: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 -

<표 3-6> 계획입지 지정제한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

•경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산업단
지 또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개발 
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지
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개발절
차에 따름

•특구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에 따
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
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표 3-5> 계획입지 승인 절차 : 개발계획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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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계획입지 제도별로 다양한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법인세 

등 국세지원은 없으나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경자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만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연구특구의 경우 
국내외 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구 분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지원대상 국내·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국내·외투자기업
법인세
소득세 없음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가능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수

도권-50%)
•취등록세, 재산세 15년 이내 조례

로 감면
•취득세 : 면제
•재산세 : 7년간 100%, 이후 3년

간 50%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2년간 50% 

<표 3-7> 계획입지의 세제지원

□ 기반시설 지원
3개 계획입지의 기반시설 지원은 산입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항만, 

도로 등 단지 밖 기반시설과 상하수도 단지 내 기반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경자구역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입법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특
구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항만ㆍ도로 및 철도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

기물처리시설
•산업단지의 공동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

 - 다만, 경자구역의 산업단지에 대하
여는 산입법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름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 특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산입법
에 따름

<표 3-8> 계획입지의 기반시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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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결기구
계획입지제도별로 각각 별도의 심의의결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업단지

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관이 위원장이고 민간위원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경자구역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민간위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특
구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운영중이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원장이고 민간위
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역할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

변경ㆍ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
항 등

•구성 : 30명 이내
 -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역할 : 경자구역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등
•구성: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

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역할 : 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

도에 관한 사항 등
•구성: 20명 이내, 위촉이원 7인 이

상
 -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 3-9> 계획입지의 심의의결기구

□ 지정 해제기준의 제시여부
계획입지제도별로 해제기준을 살펴보면, 산업단지와 경자구역은 정량적인 해제기

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연구특구는 정성적인 해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시행령에서는 정량적 기준 제시
•지정·고시된 날부터 일정 기간 이

내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
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일
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법에서는 정량적 기준 제시
•경자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

터 3년 내에 해당 경자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
정 해제

•법령에서는 정성적 해제기준 제시
•시행령에 해제기준 미반영

<표 3-10> 계획입지의 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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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인 모니터링 여부
계획입지의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경자구역과 연구특구는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행‧재정적 지원들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 관리체계
계획입지의 관리권한은 일반적으로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 부여되어 있으면

서 실질적인 관리를 맡는 기관은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
학부, 지자체 등이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심의의결기구(위원회)에서는 지정 
및 해제, 투자 승인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체계이다.

산업단지 경제자유 구역 연구개발 특구
지정권 국토부, 지자체 산업부 미래부
관리권 산업부, 지자체 산업부 미래부

관리 기관
•관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

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역청 (지자체) •연구개발 특구진흥 재단 각 
특구본부

<표 3-12> 계획입지 거버넌스 비교

2) 계획입지 제도 비교 종합

3개 계획입지 제도의 지정목적은 경자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 연구특구는 지역내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법적 기준이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자구역별로 사

업성과 평가
 -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경자구역별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별로 종합
평가를 실시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특구별로 행정적·재
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음

<표 3-11> 계획입지의 성과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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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상호협력, 기술의 사업화, 첨단기술 지원 등이며, 산업단지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연구특구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사실상 지정목적이 동일하다.

3개 계획입지 제도의 항목을 비교한 결과, 산업단지의 경우 입지의 원활한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급관리 측면에서 타 제도에 없는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종합계획 수립, 일정 규모 이상 미분양시 신규지정 제한이 대표적 항목이다. 

한편, 계획입지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산업단지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지원이 
없지만, 경자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특구는 국내 및 외국인투자기업
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기반시
설의 경우, 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경자구역과 연구특구
에 포함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지정목적 ○ ○ ○
지정기준 ○(정성) ○정성) ○)정량)
지정절차 ○ ○ ○
종합계획수립 ○ × ×
개발계획 승인 시 심의위원회 ○ ○ ○
지정제한 ○ × ×
세제지원 ○ ○ ○
기반시설지원 ○ ○ ○
심의의결기구 ○ ○ ○
모니터링 × ○ ○
해제기준 ○(정량) ○(정량) ○(정성)
관리체계 ○ ○ ○

<표 3-13> 계획입지의 지정·개발제도 비교

반면, 경자구역과 연구특구에는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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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중 하나로 나타났다. 그 외 절차적인 측면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위원회의 
운용, 심의의결기구 등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다만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각각 관리권과 관리기관이 나뉘어져 있어 사실상 지역을 기준으로 통합적으로 입지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 계획입지 개발 및 분포 현황

1) 계획입지 개발 총괄현황

지구수 기준으로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의 세 가지 계획입지 유형 전체에 
대한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개발이 완료된 지구는 현재 65.3%인 반면, 개발 중이 
18.8%, 지정단계가 15.9%에 있다. 이처럼 계획입지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개발완
료지구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연구특구와 경자구역에 비해 산업단지
의 지구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며,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개발완료 지구의 
비중은 산업단지가 69.1%로 가장 높으며, 연구특구가 53.6%, 경자구역이 25.3%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특히, 경자구역의 경우 개발완료 지구수 비중이 25.3%이며, 
지정단계에 있는 지구수 비중도 37.9%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분 합계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지구(단지)수
완료 798개(65.3%) 759개(69.1%) 24개(25.3%) 15개(53.6%)

개발중 229개(18.8%) 186개(16.9%) 35개(36.8%) 8개(28.6%)
지정 195개(15.9%) 154개(14.0%) 36개(37.9%) 5개(17.8%)
소계 1,222개(100.0%) 1099개(100.0%) 95개(100.0%) 28개(100.0%)

지정면적
(㎢()

완료 619.0(39.7%) 536.5(47.3%) 35.2㎢(12.4%) 47.3㎢(33.9%)
개발중 704.9(45.2%) 473.3(41.7%) 157.6㎢(55.5%) 74.0㎢(53.2%)
지정 234.1(15.1%) 124.9(11.0%) 91.3㎢(32.1%) 17.9㎢(12.8%)
소계 1,558.0(100.0%) 1,134.7(100.0%) 284.1㎢(100.0%) 139.2㎢(100.0%)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망.

       미래창조과학부 내부자료(2015. 9).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2015. 9).

<표 3-14> 계획입지 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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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개발이 완료된 지구의 비중은 39.7%이며, 
개발 중이 45.2%, 지정단계가 15.1%로 나타난다.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개발완료 
지구의 비중은 산업단지가 47.3%로 가장 높으며, 연구특구가 33.9%, 경자구역이 
12.4%의 순이다. 종합하자면, 계획입지의 개발은 지구수 기준으로는 65% 정도가 
완료되었으나 면적기준으로는 40%에 불과하며, 특히 경자구역의 경우 지정면적 
기준으로 32%정도가 미개발상태로 개발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 계획입지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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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 개발현황

산업단지 유형별로 개발완료 비중을 살펴보면, 단지수와 지정면적 기준 모두에서 
농공단지가 각각 91.6%, 8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의 경우 개발완료 비중이 약 50% 수준으로 유사하나, 
지정단계에 머물고 있는 비중은 일반산단 22.4%, 도시첨단산단 25.0%로 국가산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개발완료 비중은 일반산단 
51.5%로 국가산단(37.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첨단의 경우 18.3%에 불과하
게 나타나 단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공단지를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산단의 경우 단지수와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각각 52.8%, 51.5%가 개발완료에 있다. 

구분 합계 국가 일반 도첨 농공단지

단지수

완료 759(69.1%) 21(51.2%) 306(52.8%) 9(56.3%) 423(91.6%)
개발중 186(16.9%) 19(46.3%) 144(24.8%) 3(18.7%) 20(4.3%)
지정 154(14.0%) 1(2.5%) 130(22.4%) 4(25.0%) 19(4.1%)
소계 1,099(100.0%) 41(100.0%) 580(100.0%) 16(100.0%) 462(100.0%)

지정면적

완료 536.6(47.3%) 198.7(37.4%) 269.7(51.5%) 0.9(18.3%) 67.2(89.9%)
개발중 473.3(41.7%) 324.9(61.1%) 143.9(27.5%) 0.7(13.0%) 3.8(5.0%)
지정 124.9(11.0%) 7.9(1.5%) 109.9(21.0%) 3.3(68.7%) 3.8(5.1%)
소계 1,134.7(100.0%)531.5(100.0%)523.5(100.0%) 4.9(100.0%) 74.8(100.0%)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망.

<표 3-15> 산업단지 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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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산업단지 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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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자구역 개발현황

경자구역의 경우 지구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개발완료가 25.3%, 개발 중이 36.8%, 
지정단계가 37.9%로 나타났다. 지구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충북과 황해를 제외한 
모든 경자구역에서 개발완료지구의 비중이 50% 이하이며, 아직 지정단계인 동해를 
제외하면 인천과 광양만이 각각 27.3%, 19.0%로 개발완료지구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지구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개발완료가 12.3%, 개발 중이 55.6%, 
지정단계가 32.1%로 나타났다. 동해를 제외하고 인천과 광양만의 개발완료비중이 
각각 8.1%, 1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분 합계 인천 새만금 황해 동해 충북 부산 광양만 대경

지구수

완료 24
(25.3%)

9
(27.3%) - - - - 8

(42.1%)
4

(19.0%)
3

(37.5%)
개발중 35

(36.8%)
11

(33.3%)
1

(33.3%)
1

(50.0%) - 3
(60.0%)

6
(31.6%)

9
(42.9%)

4
(50.0%)

지정 36
(37.9%)

13
(39.4%)

2
(66.7%)

1
(50.0%)

4
(100.0%)

2
(40.0%)

5
(26.3%)

8
(38.1%)

1
(12.5%)

소계 95
(100.0%)

33
(100.0%)

3
(100.0%)

2
(100.0%)

4
(100.0%)

5
(100.0%)

19
(100.0%)

21
(100.0%)

8
(100.0%)

지정
면적

완료 35.2
(12.3%)

8.5
(8.1%) - - - - 14.5

(45.6%)
8.5

(10.9%)
3.7

(18.7%)
개발중 157.6

(55.6%)
65.9

(63.2%)
18.7

(65.4%)
2.1

(47.2%) - 4.6
(50.2%)

13.5
(42.4%)

39.1
(50.3%)

13.7
(69.6%)

지정 91.3
(32.1%)

30.0
(28.7%)

9.9
(34.6%)

2.3
(52.8%)

8.3
(100.0%)

4.5
(49.8%)

3.8
(12.0%)

30.2
(28.8%)

2.3
(11.7%)

소계 284.0
(100.0%)

104.4
(100.0%)

28.6
(100.0%)

4.4
(100.0%)

8.3
(100.0%)

9.1
(100.0%)

31.8
(100.0%)

77.7
(100.0%)

19.7
(10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2015. 9).

<표 3-16> 경자구역 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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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경자구역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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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특구 개발현황

지구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구특구 지구 중 개발완료 지구의 비중은 53.6%이며, 
개발 중이 28.6%, 지정단계가 17.8%로 나타났다. 5개 연구특구 각각을 살펴보면 
개발완료 비중은 광주와 대구가 약 40% 수준이며, 대덕, 부산, 전북의 경우 개발완료지
구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구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개발완료가 
33.9%, 개발 중이 53.2%, 지정단계가 12.9%로 나타났다. 

연구특구의 경우 지구수가 작기 때문에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며,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개발완료 지구의 비중이 33.9%이며, 개발 
중이 53.2%, 지정단계가 12.9%로 나타났다. 대덕특구의 경우 지구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5개 중 3개가 개발완료로 개발완료 비중이 60%로 나타났으나,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16.8%만이 개발완료이며 개발 중이 8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장 개발완료 비중이 높은 지구는 전북
(90.6%), 광주(46.1%)이며, 대덕(16.8%)이 개발완료 비중이 가장 낮은 지구로 나타
났다.   

구분 합계 광주 대덕 대구 부산 전북

지구수

완료 15(53.6%) 3(42.8%) 3(60.0%) 3(42.8%) 4(66.6%) 2(66.7%)
개발중 8(28.6%) 2(28.6%) 2(40.0%) 2(28.6%) 1(16.7%) 1(33.3%)
지정 5(17.8%) 2(28.6%) - 2(28.6%) 1(16.7%) -
소계 28(100.0%) 7(100.0%) 5(100.0%) 7(100.0%) 6(100.0%) 3(100.0%)

지정면적

완료 47.3(33.9) 8.6(46.1) 11.4(16.8) 7.2(32.5) 5.3(37.2) 14.8(90.6)
개발중 74.0(53.2) 2.8(15.0) 56.4(83.2) 9.0(40.4) 4.3(30.1) 1.5(9.4)
지정 17.9(12.9) 7.3(38.8) - 6.0(27.1) 4.6(32.7) -
소계 139.2(100.0)18.7(100.0)67.8(100.0)22.2(100.0)14.2(100.0) 16.3(100.0)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내부자료(2015. 9).

<표 3-17> 연구특구 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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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연구특구 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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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입지 유형별 중복지정 사례 

1) 계획입지 유형별 지정현황

계획입지 유형별 지정현황 및 토지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계획입지 유형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대구시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대구시에는 16개
의 산업단지, 4개의 경자구역, 5개의 연구특구의 총 25개 계획입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나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도시도 지정되어 있다. 

 

단 지 명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첨단의료복합 혁신도시 조성상태
지정 지정 지정 지정 지정 분양 조성1 대구국가산업단지 ● 2009 분양중 조성중2 성서1차일반산업단지 ● 1965 완료 완료3 성서2차일반산업단지 ● 1984 완료 완료4 성서3차일반산업단지 ● 1991 ● 2011 완료 완료5 성서4차일반산업단지 ● 2002 완료 완료6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 2007 분양중 완료7 달성1차일반산업단지 ● 1979 완료 완료8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 1991 완료 완료9 검단일반산업단지 ● 1965 완료 완료10 대구염색일반산업단지 ● 1980 완료 완료11 대구출판산업단지 ● 2010 완료 완료12 구지농공단지 ● 1989 완료 완료13 옥포농공단지 ● 1988 완료 완료14 대구이시아폴리스 ● 2001 ● 2008 완료 조성중15 대구테크노폴리스 ● 2006 ● 2008 ● 2011 분양중 조성중16 신서첨단의료지구 2008 ● 2008 ● 2009 ● 2007 분양중 1단계완료17 도시첨단산업단지 ● 2014 ○ 2008 계획 조성중18 의료R&D지구 2011 ● 2011 분양중 완료19 수성의료지구 2008 ● 2008 분양중 조성중20 융합R&D지구I 2011 ○ 2011 - -21 융합R&D지구II 2011 4 ○ 2011 - -계 16 5(3) 1 1 - -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www.industryland.or.kr);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dgfez.go.kr/); 대구연구개발특구 홈페이지(https://dg.innopolis.or.kr)

 주1. 달성2차 외국인단지는 달성2차일반산단에 포함, 법률상 산업단지가 아닌 서대구공단과 제3공단은 제외
   2. 연구개발특구 중 테크노폴리스지구, 성서첨단산업지구, 의료R&D지구만이 기업입주가 주목적이며, 

융합R&D지구 I,II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3. 산업입지정보시스템: 2015년 6월 11일 통계처리 마감된 자료 기준

<표 3-18> 대구시 계획입지 지정현황 (2015.6.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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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2015년 현재 대구시에는 16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면적은 38.81㎢, 

산업시설용지는 21.11㎢, 그 중 분양대상용지가 5.316㎢에 달하고 있다. 조성 중인 
대규모 산업단지로는 2009년 지정된 대구국가산업단지(8.54㎢)와 2006년 지정된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7.26㎢)가 있다. 또한 최근 지정된 산업단지로 2010
년 지정된 대구출판산업단지와 2015년 신서혁신도시의 경자구역 내에 지정된 도시첨
단산업단지가 있다. 그와 더불어 성서1~3차, 검단, 염색단지 등 준공이후 20년 이상 
노후산업단지도 7개소에 달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은 최소 0.4㎢에서 최대 
8.5㎢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지정면적 중 산업시설용지의 비중도 단지별로 
최대 83.1%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단 지 명 사업기간 산단 경자 연구 지정면적(A)
산업시설용지(B)

그 외 분양대상용지
산업시설용지비중(B/A)

1 대구국가산업단지 2009-2018 ● 8,547 5,012 1,006 58.6%
2 성서1차일반산업단지 1965-1988 ● 2,687 1,902 91 70.8%
3 성서2차일반산업단지 1988-1993 ● 4,750 3,032 183 63.8%
4 성서3차일반산업단지 1991-2002 ●

●
3,329 1,578 642 47.4%

5 성서4차일반산업단지 2002-2006 ● 433 231 57 53.3%
6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2007-2012 ● 1,470 684 190 46.5%
7 달성1차일반산업단지 1980-1983 ● 4,079 2,537 195 62.2%
8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1995-2008 ● 2,707 1,378 329 50.9%
9 검단일반산업단지 1965-1975 ● 782 570 39 72.9%
10 대구염색일반산업단지1979-1988 ● 846 598 118 70.7%
11 대구이시아폴리스 2003-2015 ● ● 1,176 139 542 11.8%
12 대구테크노폴리스 2006-2015 ● ● ● 7,262 2,963 1,864 40.8%
13 대구출판산업단지 2010-2013 ● 243 94 60 38.7%
14 구지농공단지 1989-1992 ● 193 160 0 82.9%
15 옥포농공단지 1989-1990 ● 160 133 0 83.1%
16 도시첨단산단(혁신도시내)2014-2015 ● ● 149 98 0 65.8%

계 16개 38,813 21,109 5,316 54.4%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www.industryland.or.kr)
  주. 산업입지정보시스템: 2015년 6월 11일 통계처리 마감된 자료 기준

<표 3-19> 대구시 산업단지 현황
(단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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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대구출판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착수된 대규모 
산업단지인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살펴보면, 조성면적의 약 58%가 산업시설용지로 
계획되었으며 차세대 전자․통신, 첨단기계, 미래형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물산업집적
단지, R&D 연구기능 등을 유치업종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8,548,922 100.0
산업시설용지　

소  계 4,995,301 58.4
제조시설용지 4,673,849 54.7
연구시설용지 321,452 3.7 신설정수장 포함

주거시설용지　 555,253 6.5
상업시설용지 75,447 1.0
지원시설용지　 256,039 3.0
공공시설용지 2,666,882 31.1
자료: 국토교통부. 2015.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문. (2015.5)
주 1. 산업단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산업단지 현황표의 면적과 차이가 있으며, 이는 본 고시문에서 

제시된 변경내역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2.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의 세부내역은 생략하여 표현

<표 3-20> 대구국가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현황
(단위:㎡,%)

자료: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

<그림 3-5> 대구국가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64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관리방안 연구

유  치  업  종 면 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계 4,995,301 100.0

차세대 
전자․통신 418,870 8.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첨단기계 1,224,878 25.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미래형 자동차 2,038,959 40.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신재생
에너지 510,072 10.2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제조업(28)

물산업
집적단지 481,070 9.6

∘섬유제품제조업(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1차금속제조업(2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R&D
연구시설 321,452 6.4

∘수도사업(36)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사업지원 서비스업(75)
∘교육 서비스업(85)
※수도사업(36)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신설 정수장에 한함

자료: 국토교통부. 2015.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문. (2015.5)
주. 산업단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산업단지 현황표의 면적과 차이가 있으며, 이는 본 고시문에서 

제시된 변경내역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표 3-21> 대구국가산업단지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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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구역
2015년 현재 대구시에는 4개의 경자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디자인, 의료, IT기반 

융․복합산업,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육성 등을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4개 경자구역
의 총 지정면적은 10.69㎢, 산업시설용지는 3.77㎢, 그 외 분양대상용지가 3.0㎢이며, 
지정면적은 최소 1.2㎢에서 최대 7.2㎢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을 살펴보면 테크노폴리스와 신서첨단의료지구는 약 40~46%인 반면, 국제패션
디자인지구와 수성의료지구는 약 11~16% 수준으로 차이가 크다.

단 지 명 지정시점 사업기간 지정목적 추진현황

1 국제패션디자인지구2008 2003-2015
⋅국제적 패션디자인 단지 조성 및 외국 전문대 설립 - 유치대상: 패션, 어패럴산업, 미디어산업, 첨단IT 및 지식산업, 공공시설, 상업시설(패션스트리트 등), 주거시설

조성중
분양완료

2 테크노폴리스지구 2008 2006-2015
⋅IT기반 융 · 복합산업 거점  - 유치대상: 자동차(부품), 기계메카트로닉스, IT 융·복합, 그린에너지 등

조성중
분양중

3 신서첨단의료지구 2008 2009-2038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 - 유치대상: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

조성중
(1단계완료)

분양중
4 수성의료지구 2008 2008-2017

⋅의료, IT, SW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유치 - 유치대상: 특화전문병원, 의료연계(국책) 기관, 의료관광시설, 첨단IT기업 등
조성중
분양중

자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dgfez.go.kr/)

<표 3-22> 대구시 경자구역 지정 및 추진현황 
(단위: 천㎡)

단 지 명 산단 경자 연구 지정면적(A) 산업시설용지(B)
산업시설용지비중(B/A)

1 국제패션디자인지구 ● ● 1,176 139 11.8%
2 테크노폴리스지구 ● ● ● 7,262 2,963 40.8%
3 신서첨단의료지구 ● 1,030 466(연구시설용지) 45.3%
4 수성의료지구 ● 1,225 199 16.3%

자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dgfez.go.kr/);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주. 신서첨단의료지구의 경우, 2011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경자구역 지구지정 해제함으로서 사실상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동일

<표 3-23> 대구시 경자구역 산업시설용지 구성
(단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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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경자구역 중에서 단일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수성의료지구를 살펴보면, 
토지이용의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해당되는 산업연구시설용지가 16.3%로 산업단지
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주요 도입기능을 의료시설과 지식기
반산업시설로 설정하고, 유치업종으로는 교육서비스, 병원,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설
정하고 있다. 

구  분 면  적 구성비(%)
합계 1,225,367.0 100.0
산업연구시설용지

소계 199,768.0 16.3
의료시설 82,810.0 6.8
지식기반산업시설 116,958.0 9.5

물류시설용지 물류시설 17,625.0 1.4
주택건설용지 112,107.0 9.2
근린생활시설용지 55,865.0 4.5
상업업무시설용지 112,580.0 9.2
공공시설용지 727,422.0 59.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2014-34호)

<표 3-24> 수성의료지구 토지이용계획 현황
(단위: ㎡)

자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dgfez.go.kr/)

<그림 3-6> 수성의료지구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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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입기능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의료시설

⋅특화전문병원
⋅연계(국책)기관 유치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85  교육서비스업
861 병원

지식기반산업시설

⋅3s 스마트 월드 조성 
  - 스마트센서 융합산업
  - 시스템반도체 집적단지
  -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클러스터
⋅게임·영상·만화·음악 등 아이템개발지원을 위

한 SW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첨단기술산업, IT 관련 R&D센터 등 

지식산업센터 조성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유치, 고용 연계 등 

글로벌비즈니스센터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1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2014-34호)

<표 3-25> 수성의료지구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 연구개발특구
대구에는 연구개발 특구는 2011년 지정되어 2015년 현재 5개 연구특구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산업기능을 중심으로 한 3개 지구와 대학을 중심으로 한 2개 지구로 
구분되며,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기능은 3개 지구로 한정된다.

단 지 명 면적 역할 주요단지 및 시설
1 테크노폴리스지구 7,912 ⋅대구특구 기술사업화 관련 핵심 거점 DGIST, ETRI, 생기연등
2 성서첨단산업지구 6,345 ⋅첨단산업 중심 특구 산업용지로 활용 성서3차, 4차, 

5차 첨단산업단지, 계명대
3 의료R&D지구 1,087 ⋅특구와 첨단복합단지와의 연계로 IT․의료 

융․복합 기술사업화의 시너지 효과 창출 대구 신서혁신도시 지구
4 융합R&D지구 I 881 ⋅특구발전에 핵심적인 IT관련 인재양성 및 

인력공급 기능 담당
I지구:경북대 병원(칠곡), 

Ⅱ지구:경북대5 융합R&D지구 II
자료: 대구연구개발특구 홈페이지(https://dg.innopolis.or.kr)

<표 3-26> 대구시 경자구역 지정 및 추진현황
(단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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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특구 중 의료 R&D지구는 다른 사례와 달리 산업단지를 바탕으로 연구특구를 
지정한 형태가 아니라, 혁신도시 내에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방식은 조성면적의 31.8%를 의료R&D클러스터용지로 
계획하고, 의약품 및 의료용품, 의료용기기 제조업 등으로 입주업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통상적인 산업단지에서 주로 유치하는 업종인 섬유제품, 
신발, 코크스 제조 등 전형적인 제조업의 입주를 불허하고 있다.

자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dgfez.go.kr/)

<그림 3-7> 의료R&D지구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합 계 1,087,000 100%
의료R&D 클러스터 345,989 31.8%
상업업무용지 52,000 4.8%
공원녹지 339,011 31.2%
도시지원시설용지 350,000 32.2%
자료: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표 3-27> 의료R&D지구의 제조시설용지 구역별 현황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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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
  - 211.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제조업. 212.의약품 제조업, 213.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271.의료용기기 제조업

⋅입주제한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82호)상 제한 업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 차목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예시 : 카드뮴, 시안화수소, 납, 폴리염화비페닐, 크롬, 비소, 수은 및 그 화합물 등)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예시 : 섬유제품, 가죽/모피/신발, 펄프/종이제품, 코크스 제조시설 등)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 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예시 
: 구리/납/비소/수은과 그 화합물 등)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예시 : 석탄/금속/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도축/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등)
  5.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예시 : 폐합성 수지/고무 등 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 부식성 폐기물 등)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예시 : 10마력 이상 압축기, 20마력 이상의 원심분리기, 50마력 이상의 혼합기 등)
     ※향후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업종이 입주 제한될 수 있음
자료: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표 3-28> 의료R&D지구의 입주요건

4. 계획입지 해제 및 중복개발 사례

1) 계획입지 해제 사례

□ 경자구역 해제사례
6개 경자구역 개발사업 환경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5개 구역 내 총 14개 지역의 

지정해제가 결정된 바 있다. 2014년 8월 5일 지정해제 14개 지구의 면적은 92,53k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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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체 8개 경자구역(428.37㎡) 면적 대비 21.6%가 축소13)되었고, 주요 해제 사유는 
다음 표와 같다. 

구역 단위지구명 해제 사유

인천 계획미수립지 보상비 과다로 사업성 결여
인천공항 시설 기입주로 존치 필요성 미흡

부산
진해

계획미수립지 개발제한구역으로 현실적으로 개발불능지역
마천 도로가 구역을 관통하는 등 사업성 결여

보배북측 산지지역으로 개발불가능 지역

광양만
선월 개발이 어려운 구릉지역 제척

신대덕례 산지 및 문화재 지구 등 제척
여수공항 국토부 용역결과 사업성 결여로 사업보류

대구
경북

성서5차 산단 분양완료단계로 존치 필요성 결여(중복지정)
대구혁신도시 첨단복합단지를 제외한 면적 해제(중복지정)
수성의료지구 사업성이 미흡한 고모/이천 단지 제척

새만금 군산배후단지 순수 주거단지(인구대비 과다), 새만금 도시개발과 중복

<표 3-29> 경자구역 지정해제 구역 및 해제 사유 

□ 산업단지 해제사례
2000년 이후 산업단지 해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대략 3∼4개 정도가 매년 

해제되었으나 2010년 이후 해제 산단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13) 산업통상자원부(2014),「경제자유구역 14개 지구 92,53km² ‘14. 8. 5.자 지정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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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년도 단지명 해제사유

2013
(10개)

화산일반산업단지 계획기간 내 사업 미추진, 토지보상협의 불이행
서탄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미시행
본두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제출 법정기한 내 미제출로 지정 해제
용산산업단지 산업단지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되어 지정해제
충주테크원시티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발 전망 불투명
단양군자원순환특화단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발전망  불투명
신풍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미승인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주민의 재산권 제한 방지 및 시 행정 

정상화를 위하여 지정해제
문수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미 시행
등지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승인 미 

신청에 따른 해제

2014
(4개)

청양스틸테크노일반
산업단지

국가건설경기침체장기화, 추가적인주민의재산권제한방
지및행정정상화를위하여지정해제

보성신소재산업단지 주변산단분양저조로장기경기침체로사업시행자모집곤란
으로지정해제

수정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승인조건사항미이행및개발전망이없게되
어해제(기존수정산단해제후신규지정)

사다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개발계획및시행계획대로사업미시행, 사업승인
후3년이경과한후에도토지소유권100분의30미확보

<표 3-30> 해제된 산업단지 및 사유

2) 계획입지 중복개발 사례 

① 대구시 사례
대구시에는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3개 유형을 기준으로 25개 계획입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업단지 16개, 경자구역 4개, 연구특구 5개가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경자구역 4개 중 3개, 연구특구 5개 중 4개가 산업단지와 혁신도시에 각각 
중복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계획입지가 중복지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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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 명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첨단의료복합 혁신도시 조성상태
지정 지정 지정 지정 지정 분양 조성

성서3차일반산업단지 ● 1991
● 2011

완료 완료
성서4차일반산업단지 ● 2002 완료 완료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 2007 분양중 완료

대구이시아폴리스 ● 2001 ● 2008 완료 조성중
대구테크노폴리스 ● 2006 ● 2008 ● 2011 분양중 조성중
신서첨단의료지구 2008 ● 2008 ● 2009

● 2007
분양중 1단계완료

도시첨단산업단지 ● 2014 ○ 2008 계획 조성중
의료R&D지구 2011 ● 2011 분양중 완료
수성의료지구 2008 ● 2008 분양중 조성중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www.industryland.or.kr);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dgfez.go.kr/); 대구연구개발특구 홈페이지(https://dg.innopolis.or.kr)

   주. 산업입지정보시스템: 2015년 6월 11일 통계처리 마감된 자료 기준

<표 3-31> 대구시의 중복지정된 계획입지 현황 (2015.6.11. 기준)

<그림 3-8> 대구광역시 계획입지 현황



제3장 계획입지 제도 및 공급의 한계와 문제점   73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계
계 16 4 5 25

단일 입지 10 1 1 12
타 계획입지와 중복 6 3 4 13
중복입지의 비중 37.5% 75.0% 80.0% 52.0%

주. 연구특구는 사업화지구만을 집계

<표 3-32> 대구시 계획입지 중복지정 현황 (2015.10.19. 기준)

계획입지 중복 지정된 입지는 총 6곳으로 13개 계획입지가 이에 해당되며, 5곳이 
산업단지를 바탕으로 하며, 나머지 한곳이 신서혁신도시를 바탕으로 중복지정되어 
있다. 산업단지를 바탕으로 중복 지정된 5곳은 모두 산업단지와 타 계획입지가 동일한 
경계를 가지는 형태로 중복 지정되어 있다. 

중복유형 중복수 산업단지 혁신도시 경자구역 연구특구
A. 산업단지와 동일경계에 중복 지정
 A1. 산업단지 = 경자구역 1 ○ ●

 A2. 산업단지 = 연구특구 3
○ ●
○ ●
○ ●

 A3. 산업단지 = 경자구역 = 연구특구 1 ○ ● ●
B. 산업단지 이외의 중복지정 유형(대구신서혁신도시)
 B1. 혁신도시 내 연구특구 지정

1 ○
●

 B2 혁신도시 내 경자구역 (첨단복합의료단지) ●
 B3. 혁신도시 내 경자구역 내 도시첨단산단 지정 ●

계 6 6 (1) 3 4

<표 3-33> 대구시 계획입지 중복지정 유형

특히, 대구의 경우 산업유치 기능을 중심으로 한 3개 연구개발 특구의 경우 신서혁신
도시에 위치한 의료 R&D지구를 제외하고 모두 산업단지와 중복 지정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의료R&D지구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비중은 31.8%로 
산업단지와 중복 지정된 나머지 의료R&D지구에 비해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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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 명 사업기간 산단 경자 연구 지정면적(A) 산업시설용지(B) 산업시설용지비중(B/A)
1 테크노폴리스지구 2006-2015 ● ● ● 7,262 2,963 40.8%
1 성서첨단

산업지구
성서3일반산단 1991-2002 ● ● 3,329 1,578 47.4%
성서4일반산단 2002-2006 ● ● 433 231 53.3%
성서5첨단산단 2007-2012 ● ● 1,470 684 46.5%

3 의료R&D지구(신서혁신도시 내)2011-2015(1단계) ● 1,087 350 31.8%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www.industryland.or.kr); 대구연구개발특구 홈페이지 

(https://dg.innopolis.or.kr);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주. 산업입지정보시스템: 2015년 6월 11일 통계처리 마감된 자료 기준

<표 3-34> 대구시 경자구역 산업시설용지 구성
(단위:천㎡)

산업단지를 바탕으로 중복지정된 계획입지로는 성서첨단산업지구와 성서산업단
지의 중복 지정사례, 대구테크노폴리스의 중복지정 사례가 대표적이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산업단지와 동일한 경계를 가지고 타 계획입지와 중복지정된 유형이다.

산업단지 성서 3차, 성서 4차, 성서 5차일반산단 대구테크노폴리스
경자구역 - 테크노폴리스지구
연구특구 성서첨단산업지구 대구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표 3-35> 산업단지를 바탕으로 지정된 계획입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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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테크노폴리스 사례 : 3개 계획입지가 동일한 경계에서 중복지정
특히, 대구테크노폴리스는 2006년 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동일한 경계를 대상으

로 2008년 경자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었으며, 2011년 연구특구로 다시 중복 지정된, 
3개의 계획입지가 중복되어 지정된 가장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력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유치업종이 설정되어 
있으며, 산업시설용지도 산업시설, 벤처시설, 연구시설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산업시설용지(2.9㎢)가 전체의 약 40.8%로 계획되어 있으며, 산업시설과 연구시설이 
각각 1.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벤처시설 0.1㎢로 계획되어 있다. 

자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dgfez.go.kr/)

<그림 3-10>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업종배치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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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 적(㎡) 구성비(%)
합   계 7,269,388 100.0 
주거시설용지 1,142,523 15.7 

산업시설용지
소계 2,969,100 40.8 
산업시설 1,410,385 19.4 
벤처시설 177,237 2.4 
연구시설 1,381,478 19.0 

상업시설용지 125,467 1.7 
지원시설용지 348,123 4.7 
공공시설용지 2,684,175 37.1 
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2013.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13-27호)

<표 3-36>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토지이용계획
(단위:㎡)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유치업종 면 적 구성비

주력산업
및

지식기반제조업

바이오 10. 식료품 제조업11. 음료 제조업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39,242 1.3

섬유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5.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07,441 3.6
전기·전자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8. 전기장비 제조업 21,315 0.7

전기·전자·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8. 전기장비 제조업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9,153 5.7

자동차․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073,234 36.2

지식기반서비스업

전기·전자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8. 전기장비 제조업 123,915 4.2

정보·통신S/W․전기·전자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8. 전기장비 제조업5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61. 통신업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3. 정보서비스업
53,322 1.8

연구개발 70. 연구개발업85. 교육서비스업 1,381,478 46.5
태양발전업(태양광)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1,587,622 53.5

총  계 2,969,100 100.0
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2013.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13-27호)

<표 3-37>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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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신서혁신도시: 혁신도시를 바탕으로 복수의 계획입지가 중복지정된 사례
대구신서혁신도시는 경자구역, 연구특구,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모두 지정되어 

있으며, 경자구역(신서첨단의료지구)과 연구특구(의료R&D지구)는 공간적으로 분
리되어 지정되어 있다. 특이한 사항은 아래 대구테크노폴리스와 같이 동일한 공간에 
중복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혁신도시 신서혁신도시
경자구역 - 신서첨단의료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특구 의료R&D지구 -
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자료: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추가

<표 3-38> 신서혁신도시에 중복지정된 계획입지 현황

신서첨단의료지구는 2008년 신서혁신도시의 일부 지역을 경자구역으로 지정한 
뒤,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보건복지부)로 다시 중복 지정되었다. 2011년 4월 
경자구역인 신서첨단의료지구 중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지구지
정이 해제되었으며, 아직까지 경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첨단의료복합단
지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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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첨단의료지구는 첨단의료 클러스터 구역 0.46㎢ 중 0.33㎢를 민간연구기관 
입주구역으로 설정하고, 0.12㎢는 정부연구센터 중심의 핵심연구시설로 설정되어 
있다. 앞서 의료 R&D지구에서 규정하는 바와 유사하게, 신서첨단의료지구의 경우도 
임상시험용 의약품․의료기기 생산을 제외한 제조업은 입주를 불허하고 있으며, 입주업
종을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 국내외 전임상시험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 분 면  적 구성비(%)
합 계 1,030,000 100%

첨단의료 
클러스터

구역

계 466,272 45.3%
연구기관입주구역(민간) 327,396 31.8%
핵심연구시설(정부연구센터 및 일부 민간 임상연구센터) 122,523 11.9%
편의시설구역 16,353 1.6%

기타구역 563,728 54.7%
자료: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표 3-39> 신서첨단의료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구역별 현황
(단위: ㎡)

⋅입주업종 :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 국내외 전임상시험기관 등
  ※ 제조업은 입주 불가, 다만 임상시험용 의약품·의료기기 생산은 가능
⋅연구인력 : 의료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연구인력 3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명)을 확보해야 함

⋅시설기준 : 의료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 1개 이상의 연구실
 - 연구인력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도구, 전산기록매체 등의 연구기자재
 - 공기정화·냉난방 설비 등의 부대시설
자료: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표 3-40> 신서첨단의료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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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산시 사례
부산시에는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를 기준으로 59개의 계획입지가 지정되

어 있으며, 산업단지 32개, 경자구역 22개, 연구특구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경자구역 22개 중 27.3%인 16개, 연구특구 5개 중 4개가 산업단지에 중복되어 
지정되어 있다. 

<표 3-41> 부산시 계획입지 현황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계
계 32 22 5 59

단일 입지 23 16 1 40
타 계획입지와 중복 9 6 4 19
중복입지의 비중 28.1% 27.3% 80.0% 32.3%

주. 연구개발특구는 사업화지구만을 집계

<표 3-42> 부산시 계획입지 중복지정 현황 (2015.10.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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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 명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첨단의료복합 혁신도시 조성상태
지정 지정 지정 지정 지정 분양 조성

1 명지․녹산국가단지 ● 1989 ● 2012 완료 완료
2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 1991 ● 2003 ● 2012 분양중 완료
3 신호일반산업단지 ● 1994 ● 2003 완료 완료
5 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 ● 1997 ● 2007 완료 완료
9 화전지구산업단지 ● 2003 ● 2003 분양중 완료
10 미음지구산업단지 ● 2007 ● 2003 ● 2012 분양중 조성중
15 부산신항일반산업단지 ● 2010 ● 2012 분양중 조성중
16 생곡산업단지 ● 2009 ● 2003 분양중 조성중
21 명동지구산업단지 ● 2009 ● 2003 계획 조성중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www.industryland.or.kr);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bjfez.go.kr); 부산연구개발특구 홈페이지(http://bs.innopolis.or.kr)

 주1. 산업입지정보시스템: 2015년 10월 19일 통계처리 마감된 자료 기준
   2. 부산신항일반산업단지의 정식명칭은 ‘부산신항배후국제물류도시(1단계)일반산업단지’임

<표 3-43> 부산시 계획입지 지정현황 (2015.10.19. 기준)

계획입지가 중복되어 지정된 장소는 9곳으로 19개 계획입지가 이에 해당되며, 
총 4개의 중복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9곳 중 8곳이 산업단지를 바탕으로 경자구역
과 연구특구가 중복지정되어 있으며, 산업단지와 동일경계에 경자구역을 지정한 
곳은 총 6곳이며, 그 중 2곳에서 연구특구가 중복되어 지정되어 있다. 한편,  4개 
연구개발 특구 중 2개는 산업단지와 중복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2개는 산업단지와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후 중복지정되어 있다.

중복유형 중복수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A. 산업단지와 동일경계에 경자구역 지정 4
● ●
● ●
● ●
● ●

B. 산업단지 일부에 연구개발 특구 중복지정 2 ● ●
● ●

C. 산업단지와 동일경계에 경자구역 지정 후, 
   일부구역에 연구특구 지정 2 ● ● ●

● ● ●
D. 혁신도시 내 산업단지 지정 1 ○

계 7 9 6 4

<표 3-44> 부산시 계획입지 중복지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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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부산신항배후산단
연구특구 생산거점지구 사업화촉진지구

<표 3-45> 산업단지 일부에 연구개발 특구 중복지정 사례

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미음지구산업단지
경자구역 부산과학산업단지 미음지구
연구특구 R&D 융합지구 R&D 융합지구

<표 3-46> 산업단지, 경자구역 지정 후 연구개발 특구 중복지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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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획입지 개발 성과

1) 산업단지 개발성과

산업단지는 국가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13년 기준 국가 
전체 제조업에서 생산비중의 62%, 수출비중의 78.5%, 고용비중의 52.9%를 산업단지
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왔다. 2013년 기준 산업단지가 지역 제조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남
(91.1%), 전북(84.1%), 대구(82.7%), 대전(82.1%), 울산(81.9%)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75.3%), 전남(74.5%), 울산(74.1%) 등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된 지역일수록 지역경제 성장률과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1인당 GRDP도 높다는 점이다. 일례로 울산의 경우 전국에서 제조업 
비중 1위, GRDP 비중 1위이며, 충남의 경우 둘 모두 2위, 경북은 제조업 비중 
3위, GRDP 4위, 경남은 제조업 4위, GRDP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산업단지 개발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1980년 후반부터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에도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호남권의 경우 산업단지 지정개수
와 면적 증가율이 타 권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충청권과 호남권은 산업단지 개발이 격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얻게 되었다. 

2) 경자구역 개발성과14)

경자구역의 개발성과는 그 목적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를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4~2012년간 총 67.8억불(FDI 신고기준)에 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

14) 본 내용은 p32의 경자구역의 개발성과를 재정리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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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외투유치액(1,120억불)의 6% 비중에 차지하는 
수준이며,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12년의 경우 대형 프로젝트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 7.2억불, 오씨지코리아 5억불 등) 유치 결과로 사상 최대의 
외투유치 실적 달성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선발구역에 해당되는 인천 송도 등을 중심으로 구역별 특화 분야의 
대학․연구소를 선별적으로 유치함으로서 해외 우수 교육기관과 연구소 등을 전략적으
로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유초중등 3개, 대학원 3개가 개교하였으며, 
연구소 6개가 설립되었고, 대학 및 대학원 3개가 개교예정, 그 외 대학(원) 7개, 
연구소 3개와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12년말 현재 경자구역내 국내기
업 1,915개사, 외투기업 164개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구역별로는 입주한 기업수는 
인천이 876개(40%)로 가장 많으며, 부산진해(625), 광양만(118), 새만금군산(385), 
대구경북(66), 황해(9)의 순이다.

3) 연구개발특구 개발성과15)

연구특구의 성과는 기술의 사업화, 스타트업 지원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특구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창업 
및 혁신기업 육성,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 측면에서 2008년~2014년 6년간 기술이전건수 42건에서 
1,777건으로 42배 증가, 기술료 45억원에서 1,040억원으로 23배 증가, 고용창출 
175명에서 932명으로 5배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육성을 지원하여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창업
과 성장을 유도하고 고용과 부가가치를 확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다. 연구소 
기업수는 2006년 2개소에서 2014년 89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은 2009년 
284억원에서 2014년 2,356억원으로 증가하였고, 고용인원도 2009년 237명에서 

15) 본 내용은 p42의 연구특구 성과를 재정리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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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5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창업 지원과 함께 기업성장단계에 맞는 기술사업화서비스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투자 지원에도 크게 기여했다. 주로 
특구별 특화분야 및 거점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기술사업화기업
을 육성하였으며, 그 결과 신규창업이 2013년 10건에서 2014년 69건으로 증가, 
고용창출이 2013년 22명에서 2014년 129명으로 증가, 투자로 연계된 규모가 2010년 
148백만원에서 2014년 530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6. 계획입지의 한계와 문제점

1) 전반적인 문제점

계획입지의 문제점 중 하나는 형평성 논리로 변질되어 당초 지정 목적을 일부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자구역(강원, 충북 등), 연구특구(광주, 대구, 부산 등) 
등은 추가지정으로 일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였던 본래 목적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전북특구 
신규 지정, 부산특구의 경남지역으로 확대 등을 추진 중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연구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구 과잉지정이 우려되고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과잉지정에 따른 장기 미개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단
지 지정권한이 지자체장으로 이관되고 산업입지인허가 특별법 제정 이후 지정이 
급증하였으며, 일부 산단은 사업시행자 미확보로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계획입지의 지정 후 개발이 되지 않는 지구가 많으며, 특히 
산업단지와 경자구역의 미개발이 심각한 수준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124.9㎢의 산업
단지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경자구역의 경우 2003년에 지정된 인천 경자구역
의 29%(30㎢), 광양만 경자구역 29%(30.2㎢) 정도가 장기간 미개발상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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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문제점은 계획입지별 차별성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계획입지제도인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간 지정목적, 유치산업 등의 차별성 
미흡하며, 토지이용의 경우에서도 산업 및 연구개발, 주거 등을 위한 복합단지의 
개발로 계획입지별로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상황이다. 연구특구, 경자구역 내 산업단
지 등은 산입법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 확산이라는 본래의 목적 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지역별 배분에 의한 과잉 지정으로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구제도 남발로 차별화된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네 번째 문제점은 개발기간 장기화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민원 발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경자구역 등 일부 특구는 부지조성, 인프라 구축 등에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원 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발재원 부족, 기업 
수요 확보 불확실성으로 개발사업의 추진이 부진하며 외자유치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다섯 번째 문제점으로 맞춤형 지원체계 부족으로 활성화가 부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계획입지 목적에 맞는 과감한 규제특례 보다 일반적인 세제‧재정 관련 
인센티브 지원에 머물고 있으며, 계획입지별로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특구 목적에 맞는 개발이 부진하고 기업 유치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여섯 번째로 한정된 재원의 분산지원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즉,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특구에 분산 지원함으로써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계획입지의 총체적 발전을 위한 장기비전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는 
계획입지가 각 부처별로 지정 운영하면서 계획입지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미흡하다는 점과 지역개발이나 산업육성의 특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지정계획 단계에서의 문제점

지정계획 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획입지의 수요 등을 감안한 장기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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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계획입지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로서 장기 수요를 감안하여 계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으나, 산업단지만이 시도별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근거하여 계획적으
로 공급하고 있으며, 경자구역이나 연구특구의 경우 장기 공급계획에 의해 입지를 
공급하지 않고 지자체장이 요청하면 지정하는 제도로서 계획적인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두 번째 문제로는 지정 기준이 정성적이거나 유사 사업간의 중복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 미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계획입지 지정 시 사유재산권 제한 등의 규제가 
동반되는데, 지정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무분별한 지정을 억제하여 과잉공급과 
과도한 사유재산권 제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 경자구역은 
지정기준이 정성적이어서 임의적인 지정의 우려가 있으며,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도 있다. 또한 산단, 경자구역, 연구특구의 지정목적이 산업용지 공급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으나 지정 시 이들 제도간 유사 중복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미구축되어 인접하여 지정되거나 과잉공급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연구특구도 녹지지역에 대한 과잉지역으로 개발율이 낮은 상황이다.

세 번째 문제로는 계획입지가 근거리에 분포, 계획입지간 제로섬 경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경자구역 인근에 산업단지가 365개 단지가 분포하고 있어 서로 수요가 
겹쳐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산단 지정 후 인접하여 일반산단을 
지정하여 국가산단 개발을 지연시키거나 과잉 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네 번째, 기업의 수요 등 사전수요 조사를 반영한 공급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와 달리 경자구역, 연구특구 등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장기 
공급계획 수립이 미흡하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공급이 미진한 실정이다. 
법적으로 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할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기업 수요에 기반한 계획적인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2013년 경자구역의 38개 지구가 미착수 후 2개 지구 
추가 지정으로 총 43지구가 미착수된 상태로 있어 과잉지정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계획입지 적정규모 및 지구간 적정 거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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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격으로 인한 연계 협력이 미흡하고,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구경북 경자구역의 대구테크노폴리스에서 포항융합지구간 이동거리가 
120㎞, 소요시간은 96분에 달하는 실정이며, 대구연구개발특구의 테크노폴리스에서 
대구대간 이동거리가 66.5㎞, 소요시간은 62분으로 사실상 연계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집행 추진단계의 문제점

집행 추진단계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계획입지별 전략적 유치업종의 차별화가 
미흡하고 유사 중복 업종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자구역 93개 지구의 총 
332개의 세부업종 중 물류(67개), 첨단산업(121개), 관광레저(30개), 지식산업(24), 
금속·부품산업(86)에 철강·화학(46) 등으로 편중되고 있고, 지역간 차별적 내용도 
부족하고 첨단제조업 분야 및 자동차 분야에도 중복 투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된 바 있다(관계부처합동, 2013). 

둘째, 사업간 연계 조정체계와 부처간‧지자체간‧년차별 사업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계획입지간 연계체계와 대규모 국책 사업간 거버넌스 체계가 미비되
어 있다. 

셋째, 유사 사업을 부처별로 추진하여 방만한 조직 운영의 우려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산업입지정책과’에서 정책수립 및 지정, 지원 등의 업무 수행하고,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두고 있으며, 경자구역 별로 지자체에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
하고 있다. 연구특구도 특구마다 운영지원단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도 이들 계획입지의 통합조정을 위한 기구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넷째, 인허가권이 산재하며,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
하는 실시계획 변경의 경우 개발·실시계획 변경의 동시진행이 불가능하다. 경자구역
의 경우 개별 사업별(산단, 택지개발, 관광개발 등)로 행정절차가 분산되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중복으로 시간 낭비가 우려된다. 

다섯째, 동일지역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동일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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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의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관리·지원상의 문제점, 입주기업의 혼선을 초래하
고 있다. 연구특구와 산업단지 중복 지정 시 산업단지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관련법간의 상충으로 관리의 문제점이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 지정된 산단에 연구특구 중복 지정 시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아이러니
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연구특구 지정 시 기업들은 청정연료만 사용해야 
하며, 오염배출업체는 입주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산업단지에 중복지정시 
기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예상하지 못한 제한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여섯째, 유사한 지원제도와 경직된 인센티브 운영을 들 수 있다. 경자구역의 기반시
설 및 정주여건(교육, 의료) 인센티브는 기업도시, 세종시의 지원 내용과 유사하다. 
또한, 입주기업 지원 제도 역시 기존의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무역지대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경직된 지원체계라는 한계가 있다.

일곱 번째로 집행평가 및 성과평가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자구역이
외 계획입지는 평가제도(평가주체, 평가방법, 평가지표 등) 미흡한 상황이다. 경자구
역은 2010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이후 매년 평가 후 결과 
공표 및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에 있어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

여덟 번째, 지정해제의 절차 및 요건 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정 해제 조건은 대부분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16)으로 구체적인 해제 기준이 미흡하다. 일정기간 동안 미개발되는 등의 정량적인 
해제기준을 마련하여 계획입지의 미개발 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아홉 번째, 계획입지 관리체계가 제도마다 다르고, 중복 지정 시 관리권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계획입지간 관리기관과 주체가 다르며, 
대상시설에 따라 관리기관이 달라 효율적인 계획입지 관리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며, 
일부 계획입지가 중복 지정 시 계획입지가 관리 및 운영체계 정비 미흡으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다. 

16) 산입법 제13조, 외투법 제18조의2, 경자법 제8조의2, 특구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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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4 전문가 설문조사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계획입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입지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수록하였
다. 본 장의 결과는 전문가들이 바라본 우리나라 국가 및 경제성장에서의 계획입지의 
기여수준, 3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정도 확인, 그리고 5장과 관련하여 
중요 정책과제를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및 방법

전문가 설문조사는 앞서 파악한 우리나라 계획입지제도(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
특구)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입지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전문가는 공무원, 연구기관, 교수로서 계획입지 
관련 담당업무를 수행하거나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계획입지 관련 
공무원 및 연구기관 종사자의 이메일은 전국 각 시‧도 홈페이지 및 전국 지방 연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DB를 구축하여 이메일을 통해 
조사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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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항목 구성

설문항목은 크게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 계획입지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입지 조정방안에 대한 항목에 특히 주안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1번 문항을 필터링 문항으로 두어 계획입지 담당자이나 충분한 경험이 없는 인력에 
대한 응답은 제외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주요 설문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주요내용
1 계획입지제도(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를 운영 및 연구한 경험이 있습니까?
2 계획입지제도 및 각각의 계획입지제도에 대한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의 기여수준
3 현재 우리나라의 계획입지제도에 대한 평가 (16개 항목)
4 앞으로의 계획입지 필요성 및 조정 방안 (4개 대안)
5 국토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계획입지의 공급단계별(지정, 개발, 운영·관리) 중요도
6 현행 계획입지에 대한 단계별 주요 정책과제

<표 4-1> 설문조사 문항구성

2. 일반현황

온라인을 통해 발송된 설문지는 총 358부이며, 공무원 156부, 교수 114인, 연구기관 
종사자 88인을 대상으로 발송하였다. 358부 중 최종 유효 응답부수는 83부로 약 
절반인 40인이 공무원이었으며, 연구기관 종사자가 22인, 교수가 21인이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계획입지 제도 중 산업단지에 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중복응
답허용)이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경자구역에 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2.2%, 연구특구는 21.7%로 나타났다.

사례수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전체 (83) 90.4 42.2 21.7
공무원 (40) 90.0 15.0 5.0
연구기관 (22) 81.8 72.7 50.0
교수 (21) 100.0 61.9 23.8

<표 4-2> 경험했던 계획입지 제도에 대한 응답(중복허용) 
(단위: 인, %)



제4장 전문가 설문조사   93

3. 응답 결과

1) 계획입지제도의 국가 및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계획입지의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
(55.4%)이 “많이 기여하고 있다”로 응답하였으며, 공무원, 연구기관, 교수 순으로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기여수준에 대한 응답을 100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72.89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여수준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70.6, 연구기관 종사자들은 72.7, 교수들은 77.8로 응답하여 교수들이 계획입지의 
성장기여도에 대해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수
기여정도에 대한 응답비율

평균 100점 평균전혀 기여못함
기여하지 못함

보통기여 많이 기여
매우많이 기여 계

전체 (83) - - 26.5 55.4 18.1 100 (3.92) (72.89)
공무원 (40) - - 30.0 57.5 12.5 100 (3.83) (70.63)
연구기관 (22) - - 22.7 63.6 13.6 100 (3.91) (72.73)
교수 (21) - - 23.8 42.9 33.3 100 (4.10) (77.38)
주 1. 평균은 보통기여 3점, 많이 기여 4점, 매우 많이 기여 5점을 기준으로 산출.    2. 100점 평균은 1점을 0으로 10점을 100으로 바꾸어 환산

<표 4-3> 계획입지의 국가 및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단위: 인, %)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개발 특구 각각에 대한 국가 및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100점을 환산하여 비교하면, 산업단지(79.25점)가 가장 높고, 연구특구
(59.71), 경자구역(57.03)으로 나타났다. 타 집단에 비해 교수 집단은 상대적으로 
산업단지의 기여도를 가장 높게(84.13점) 평가한 반면, 경자구역과 연구특구에 대해
서는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교스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경자구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그리고 연구특구에 대해서도 
교수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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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계획입지전체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전체 (83) 72.89 79.25 57.03 59.71
공무원 (40) 70.63 77.50 60.00 62.50
연구기관 (22) 72.73 77.78 58.08 58.08
교수 (21) 77.38 84.13 50.26 56.08

<표 4-4> 계획입지별의 국가 및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비교(100점 환산)
(단위: 인, %)

사례수
전혀 기여 못함 <--------> 매우 많이 기여 평균 100점 

평균1, 2, 3 4, 5, 6, 7 8, 9, 10 계
전체 (83) 9.6 67.5 22.9 100.0 (8.13) (79.25)
공무원 (40) 7.5 60.0 32.5 100.0 (7.98) (77.50)
연구기관 (22) 9.1 77.3 13.6 100.0 (8.00) (77.78)
교수 (21) 14.3 71.4 14.3 100.0 (8.57) (84.13)
주 1. 평균은 보통기여 3점, 많이 기여 4점, 매우 많이 기여 5점을 기준으로 산출. 
   2. 100점 평균은 1점을 0으로 10점을 100으로 바꾸어 환산

<표 4-5> 산업단지의 국가 및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단위: 인, %)

사례수
전혀 기여 못함 <--------> 매우 많이 기여 평균 100점 

평균1, 2, 3 4, 5, 6, 7 8, 9, 10 계
전체 (83) 9.6 67.5 22.9 100.0 (6.13) (57.03)
공무원 (40) 7.5 60.0 32.5 100.0 (6.40) (60.00)
연구기관 (22) 9.1 77.3 13.6 100.0 (6.23) (58.08)
교수 (21) 14.3 71.4 14.3 100.0 (5.52) (50.26)
주 1. 평균은 보통기여 3점, 많이 기여 4점, 매우 많이 기여 5점을 기준으로 산출. 
   2. 100점 평균은 1점을 0으로 10점을 100으로 바꾸어 환산

<표 4-6> 경자구역의 국가 및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단위: 인, %)

사례수
전혀 기여 못함 <--------> 매우 많이 기여 평균 100점 

평균1, 2, 3 4, 5, 6, 7 8, 9, 10 계
전체 (83) 6.0 69.9 24.1 100.0 (6.37) (59.71)
공무원 (40) 5.0 67.5 27.5 100.0 (6.63) (62.50)
연구기관 (22) 4.5 77.3 18.2 100.0 (6.23) (58.08)
교수 (21) 9.5 66.7 23.8 100.0 (6.05) (56.08)
주 1. 평균은 보통기여 3점, 많이 기여 4점, 매우 많이 기여 5점을 기준으로 산출. 
   2. 100점 평균은 1점을 0으로 10점을 100으로 바꾸어 환산

<표 4-7> 연구특구의 국가 및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단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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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입지 문제점에 대한 동의수준 

계획입지의 문제점에 대해 제시한 16개 항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비중이 
부동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구간에 대한 가중치(1~10단계)를 고려하여 
100점으로 환산한 경우에도 50.6점~68.94점으로 나타나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 계획입지 문제점에 대한 동의수준(응답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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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지정개발 부처가 다양하다(68.94점), 
운영‧관리부처가 다양하다(67.07), 예산 등의 부족으로 운영‧관리가 소홀하다(67.07), 
분양 후 활성화가 미흡하다(65.6), 운영‧관리 대상시설의 주체가 복잡하다(64.66) 
등이었다. 반면, 무분별한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기준이 불분명하다, 무계획적
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의 종류가 단순하다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100점 
환산시 60점 이하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동의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들 항목의 
경우 특히 지자체 공무원응답자들의 동의수준이 낮게 조사되었다.

<그림 4-2> 계획입지 문제점에 대한 동의수준(가중치 반영, 100점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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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부동의 <----> 매우 동의

1, 2, 3 4, 5 6, 7 8, 9, 10 계
동의
비중

(6~10)
100점 
환산

1) 계획입지의 종류가 너무 많다 7.2 21.7 38.6 32.5 100 71.1 62.12
2) 지정·개발 절차가 복잡하다 9.6 16.9 34.9  38.6 100 73.5 63.19
3) 지정개발 부처가 다양하다 6.0 12.0 27.7  54.2 100 81.9 68.94
4) 무분별한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13.3 26.5 26.5  33.7 100 60.2 59.44
5)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16.9 26.5 33.7  22.9 100 56.6 53.82
6) 개발 후 미분양이 심각하다 12.0 14.5 30.1  43.4 100 73.5 62.78
7) 분양 후 활성화가 미흡하다 9.6 14.5 24.1  51.8 100 75.9 65.60
8) 관리·운영 절차가 복잡하다 7.2 16.9 44.6  31.3 100 75.9 62.78
9) 운영·관리 부처가 다양하다 4.8 15.7 31.3  48.2 100 79.5 67.07
10) 운영·관리 대상시설의 주체가 복잡하다 8.4 15.7 34.9  41.0 100 75.9 64.66
11) 예산 등의 부족으로 운영·관리가 소흘하다 6.0 19.3 26.5  48.2 100 74.7 67.07
12) 지원절차가 복잡하다 9.6 16.9 41.0  32.5 100 73.5 62.25
13) 지원의 종류가 단순하다 19.3 32.5 28.9  19.3 100 48.2 50.60
14) 지원 금액이 적다 8.4 30.1 22.9  38.6 100 61.5 61.18
15) 법률에 따라 지원내용이 상이하다 8.4 21.7 26.5  43.4 100 69.9 64.39
16) 지원기준이 불분명하다 12.0 20.5 32.5  34.9 100 67.4 59.17

<표 4-8> 계획입지 문제점에 대한 동의수준(전체대상)
(단위: 인, %, 점)

한편 응답자별 계획입지 문제점에 대한 질문 문항별 동의에 대해서 연구기관종사자
들의 동의율이 대부분의 문항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운영관리대상 시설의 주체가 
복잡하다, 지원금액이 적다, 법률에 따라 지원내용이 상이하다 등에 대해서는 교수들
의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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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공무원 연구기관 교수
1) 계획입지의 종류가 너무 많다 62.12 58.89 70.71 59.26
2) 지정·개발 절차가 복잡하다 63.19 61.11 65.66 64.55
3) 지정개발 부처가 다양하다 68.94 66.67 76.26 65.61
4) 무분별한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59.44 54.44 66.67 61.38
5)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53.82 48.33 62.63 55.03
6) 개발 후 미분양이 심각하다 62.78 60.00 69.19 61.38
7) 분양 후 활성화가 미흡하다 65.60 58.33 76.26 68.25
8) 관리·운영 절차가 복잡하다 62.78 61.11 66.16 62.43
9) 운영·관리 부처가 다양하다 67.07 64.44 72.73 66.14
10) 운영·관리 대상시설의 주체가 복잡하다 64.66 61.67 67.17 67.72
11) 예산 등의 부족으로 운영·관리가 소흘하다 67.07 62.78 71.21 70.90
12) 지원절차가 복잡하다 62.25 60.28 66.16 61.90
13) 지원의 종류가 단순하다 50.60 49.44 56.57 46.56
14) 지원 금액이 적다 61.18 60.56 61.62 61.90
15) 법률에 따라 지원내용이 상이하다 64.39 60.28 68.18 68.25
16) 지원기준이 불분명하다 59.17 52.78 65.66 64.55

<표 4-9> 계획입지 문제점에 대한 동의수준(100점 환산)
(단위: 점)

3) 계획입지 제도의 지속 필요성 

계획입지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
가 86.7%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필요없다는 의견도 1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공무원의 경우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15.0%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연구기
관 종사자들의 경우 9.1%로 응답하여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 필요없다 필요하다 계
전체 (83) 13.3 86.7 100.0

공무원 (40) 15.0 85.0 100.0
연구기관 (22) 9.1 90.9 100.0

교수 (21) 14.3 85.7 100.0

<표 4-10> 계획입지 제도의 지속 필요성
(단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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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람직한 향후 계획입지 운영방안 

계획입지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응답한 72인을 대상으로 향후 계획입지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정‧개발과 운영‧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높고, 부분통합이 37.5%로 두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경우 지정‧개발과 운영‧관리 일원화에 대해 58.8%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통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9.4%로 낮게 나타났
다. 또한 새로운 계획입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9.7%로 매우 낮았으며, 교수들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수
지정·개발 / 
운영·관리 
일원화

지정·개발/
운영·관리
부분 통합

새로운 
계획입지
제도 도입

현재가 좋다
전체 (72) 48.6 37.5 9.7 4.2
공무원 (34) 58.8 29.4 5.9 5.9
연구기관 (20) 45.0 45.0 10.0 10.0
교수 (18) 33.3 44.4 16.7 5.6

<표 4-11> 바람직한 향후 계획입지 운영방안
(단위: 인, %)

지정‧개발 및 운영‧관리의 부분 통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7인 중 55.6%가 지정‧개
발을 통합하고 운영‧관리를 현행대로 개별 법률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
였다. 단, 공무원의 경우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0%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례수
지정·개발은  통합하되, 
운영·관리는 현행대로 

개별 법률로 유지
운영·관리는 통합하되,  
지정·개발은 현행대로 

개별 법률로 유지
계

전체 (27) 55.6 44.4 100.0
공무원 (10) 40.0 60.0 100.0

연구기관 (9) 55.6 44.4 100.0
교수 (8) 75.0 25.0 100.0

<표 4-12> 계획입지 제도의 지정‧개발, 관리‧운영부분 부분 통합 방안
(단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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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계획입지 공급에서의 가장 중요한 단계

지정, 운영‧관리, 개발의 세 가지 단계 중 응답자들의 과반수 이상인 54.2%가 
지정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운영‧관리단계(30.1%)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사례수 지정단계 운영·관리단계 개발단계 계
전체 (83) 54.2 30.1 15.7 100.0

공무원 (40) 55.0 25.0 20.0 100.0
연구기관 (22) 63.6 31.8 4.5 100.0

교수 (21) 42.9 38.1 19.0 100.0

<표 4-13> 국토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계획입지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
(단위: 인, %)

6) 현행 계획입지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① 지정단계에서의 중요 정책과제
응답자들은 사전검증제도 도입과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을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검증제도의 경우 연구기관 
종사자와 교수에서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선택한 비중이 매우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연구기관 종사자의 경우 그 비중이 90.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 
공무원들의 경우 사전검증제도(60.0%)보다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72.5%)이 더 중요
하다고 응답하였다.
‧ 지정 시 사전검증제도 도입 : 지정 전 중복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하여 승인하는 제도 도입 검토
‧ 중장기공급 계획 수립 : 계획입지의 중장기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10년 단위 공급계획 수립을 의무화
‧ 지정기준 강화 : 지정기준을 정성적인 지정기준 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 협약제도 활성화 : 계획입지의 계획적 공급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약제도 도입
‧ 계획입지 수급을 위한 정책협의회 설치 : 계획입지 수급을 위한 관련 부처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
‧ 계획입지 총량제 도입 ; 시도별 계획입지 총량제 도입
‧ 기 지정된 용지의 중복지정 : 타 제도에 의해서 지정된 계획입지를 중복 지정하는 것을 적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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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지정단계에서의 중요 정책과제

전체
(83)

공무원
(40)

연구기관
(22)

교수
(21)

지정 시 사전검증제도 도입 71.1 60.0 90.9 71.4 
중장기공급 계획 수립 65.1 72.5 59.1 57.1 
지정기준 강화 49.4 47.5 50.0 52.4 
협약제도 활성화 41.0 37.5 36.4 52.4 
계획입지 수급을 위한 정책협의회 설치 31.3 27.5 27.3 42.9 
계획입지 총량제 도입 25.3 35.0 22.7 9.5 
기 지정된 용지의 중복지정 16.9 20.0 13.6 14.3 
주. 각 단계별로 3개 항목을 선택한 결과

<표 4-14> 지정단계에서의 중요 정책과제
(단위: 인, %)

② 개발단계에서의 중요 정책과제
개발단계의 경우, 응답자들은 맞춤형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중요도가 

높다(81.9%)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교수, 공무원, 연구기관 종사자 모두에서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다. 그 외 전환제도 도입, 모니터링 시스템, 계획입지 정보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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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요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해제기준 구체화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4> 개발단계에서의 중요 정책과제

전체
(83)

공무원
(40)

연구기관
(22)

교수
(21)

맞춤형 지원 제도 81.9 85.0 72.7 85.7 
전환제도 도입 59.0 60.0 54.5 61.9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57.8 50.0 68.2 61.9 
계획입지 정보망 구축 57.8 62.5 50.0 57.1 
해제 기준 구체화 43.4 42.5 54.5 33.3 
주. 각 단계별로 3개 항목을 선택한 결과

<표 4-15> 개발단계에서의 중요 정책과제
(단위: 인, %)

‧ 맞춤형 지원 제도 : 투자자가 인센티브(지원, 규제완화)를 협상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선택제도 
‧ 전환제도 도입 : 지정 후 개발이 지연되거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타 제도에 의한 지구(단지)로 
전환하여 개발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지정된 계획입지가 제대로 개발되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적정 개발 유도
‧ 계획입지 정보망 구축 : 모든 계획입지 정보를 통합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개발진행 상황을 점검
‧ 해제 기준 구체화 : 지정 후 일정기간 동안 개발이 지연될 경우 해제조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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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관리단계에서의 중요 정책과제
운영‧관리단계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86.7%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관리기관 설치 79.5%,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75.9% 등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5> 운영‧관리단계에서의 중요 정책과제

전체
(83)

공무원
(40)

연구기관
(22)

교수
(21)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86.7 90.0 86.4 81.0 
통합관리기관 설치 79.5 82.5 72.7 81.0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75.9 75.0 81.8 71.4 
해제 기준 구체화 57.8 52.5 59.1 66.7 

<표 4-16> 운영‧관리단계에서의 중요 정책과제
(단위: 인, %)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중장기적인 공급계획에 의한 공급과 개발실적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적정 
공급·관리를 유도

‧ 통합관리기관 설치 : 계획입지 공급 후 기업유치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한 운영·관리기관 통합
‧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성과평가를 통해 지자체에 권한과 재원을 차등화
‧ 해제기준 구체화 : 개발 후 운영이 지지부진한 경우 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법률에 강제조항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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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조사결과 요약

계획입지제도를 직접 운영하거나 연구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연구자, 교수 등 
전문가 88인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입지제도가 국가 및 지역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계획입지 유형별로 산업단지의 기여정도가 가장 높고(79.25점/100점), 연구
특구(59.71점), 경자구역(57.03점) 순으로 응답했다. 

둘째, 본 조사에서 제시한 16개 계획입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수준이 
높으며, 특히 15개 항목에서 동의수준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정개발 부처가 
다양하다, 운영‧관리부처가 다양하다, 예산 등의 부족으로 운영‧관리가 소홀하다, 
분양 후 활성화가 미흡하다, 운영‧관리 대상시설의 주체가 복잡하다 등에 대한 동의수
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의 종류가 단순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동의
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획입지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들 
대부분(86.7%)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15.0%에 달하는 반면, 연구자들의 경우 9.1% 등으로 타 항목에 비해 응답의 
온도차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넷째, 계획입지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응답한 72인을 대상으로 향후 계획입
지 운영방안에 대한 4가지 대안을 제시한 결과, 지정‧개발과 운영‧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약 절반(48.6%)으로 가장 높았고, 지정‧개발과 운영‧관리를 부분적
으로 통합하는 대안을 선택한 비중이 37.5%로 두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계획입지를 도입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9.7%, 현재가 좋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특히 응답자 유형별로 응답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경우, 지정‧개발과 운영‧관리 일원화 대안을 상대적으로 높게(58.8%) 선호한 반면, 
교수들은 부분통합을 선택한 비중이 더 높았다. 또한, 공무원들은 새로운 계획입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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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입에 대해서 매우 낮게(5.9%) 응답한 반면, 교수들은 16.7%에 달하는 비중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다. 연구기관의 경우 일원화와 부분통합을 선택한 비중은 동일했다. 

다섯째, 지정, 운영‧관리, 개발의 세 가지 단계 중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질의한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과반수 이상(54.2%)이 
지정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운영‧관리단계(30.1%), 개발
단계(15.7%)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 문항에 대해서도 응답자 유형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지정-운영‧관리-개발의 순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다.

여섯째, 지정, 운영‧관리, 개발의 3개 단계별로 현행 계획입지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중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중복응답)은 다음과 같다. 지정단계의 
경우 사전검증제도 도입(71.1%)과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65.1%)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연구자들의 경우 90%가 사전검증제도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공무원들의 
경우 사전검증제도(60%)보다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72.5%)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개발단계의 경우, 맞춤형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교수, 공무원, 종사자들 
모두 매우 80% 이상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그 외 전환제도 도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지정된 계획입지가 제대로 개발되는지를 모니터링), 계획입지 정보망 
구축에 대해서도 각각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50% 이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운영‧관리단계의 경우, 적정 공급‧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공급
계획에 의한 공급과 개발실적을 모니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86.7%)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통합관리기관 설치,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도 중요하
다고 응답한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정책적 시사점

현재 계획입지 제도들이 각기 다른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처별 이해관계의 대립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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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현행 계획입지 제도개선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단계별로 현행 계획입지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과제 항목별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는 각 부처별로 단기‧중기과제
를 도출하고 우선 추진할 정책과제를 정할 수 있는 판단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현행 계획입지 제도의 체계화 방향에 대해서는 지정‧개발과 운영‧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부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의 두 가지 대안에 초점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공무원의 경우 일원화 대안을 선택한 비중이 높은 반면, 
교수들은 부분통합을 선택한 비중이 높고, 연구자들은 두 대안에 대해 동일하게 
선택하고 있는 차이가 있어 추후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정, 운영‧관리, 개발의 각 단계별로 제시된 정책과제 중 중요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응답자들이 지정, 운영‧관리, 개발의 
3개 단계 중 지정단계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정단계
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사전검증제도 도입,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등의 부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맞춤형 지원제도의 도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통합관리기관 설치,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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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계획입지의 합리적 공급‧관리방안   109

CHAPTER5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관리방안

본 장에서는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3장의 
분석결과와 4장의 전문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계획입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급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급계획 수립, 지정, 개발, 관리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
다. 또한, 4장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정책과제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계획입지 단계인 지정단계, 개발단계, 관리단계별로 단기과제, 장기과제로 
나누어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각 계획입지 소관부처별로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개별제도에 대한 정책방안도 제시하였다. 

1. 기본방향
계획입지제도의 체계적인 공급과 관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둘 필요가 있다. 즉,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는 적절한 공급은 유지하되, 꼭 필요한 지역과 적정한 양만을 공급하며, 불필요한 
입지는 과감하게 해제하는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를 감안한 장기 공급계
획 수립, 엄격한 지정 및 해제기준, 지정 및 개발 등 단계별 검증시스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계획입지는 장기 종합수급계획 수립을 통하여 
적정한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하되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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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지, 장기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지를 검증하고 지정제한 규정에 적합한지, 
수요 및 사업시행자 등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검증하며, 지구지정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실시계획이나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경우 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며, 사업시행자
가 지정된 이후 사업이 부진할 경우 지구의 변경(해제, 축소 등) 등을 시행하며, 
사업시행 이후에도 사업진척이 잘 안될 경우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그림 5-1>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계획입지 추진체계 

계획입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단계(지정·개발·관리)별로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또한 계획입지 유형별로 정책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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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여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2. 지정단계

1) 단기과제

☐ 계획입지 장기공급계획 수립
계획입지의 적정 수요와 공급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일 

것이다.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별로 장기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10년 단위의 
전국 및 시도 단위의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장기공급계획 수립 시 타 제도에 의한 공급실적, 미개발 및 미분양 현황 등의 
검토를 의무화하여 중복 및 과도한 공급이 관리되도록 하며, 한편 경자구역과 연구특
구의 산업용지 공급 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적정 공급 여부를 
검증토록 한다. 한편 경자구역과 연구특구 지정 시 산업단지 포함이 될 경우 산입법
에 의한 지정 및 개발절차를 따르며, 지정 전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경자구역과 연구특구의 산업용지 공급에 대해서는 산업입지수급
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공급이 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지정기준 강화
계획입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정 전에 엄격한 공급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와 경자구역의 지정기준이 정성적인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정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지정기준은 정성적인 지정기준 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계획입지를 신규로 지정을 할 때 주변지역의 계획입지 지정 현황 및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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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현황 검토를 의무화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부지의 실수요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기업체 수요 조사 등)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리고 미분양율 기준의 지정 제한 요건과 더불어 전체 지정면적 중 미개발용지의 
면적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 내 신규 지정을 제한하는 지정제한제도를 
도입토록 유도한다. 산업단지는 미분양 및 미개발용지가 일정 규모 이상(산업단지 
신규지정 제한은 광역 시‧도를 기준으로 미분양율 30% 적용)인 경우 신규 지정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어 이를 사례로 경자구역과 연구특구에 대해서도 
지정제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 중앙정부-지방정부 협약제도 활성화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계획입지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

할 경우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행정적 절차 등을 담당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상호협력적인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협약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LAA(Local Area Agreements)와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를 검토하여 (가칭)계획입지 개발·지원 협약제도 도입 
검토(실수요기업, 중앙 및 지방정부간 협약을 통해 계획입지 제공)한다.

2) 중장기과제

☐ 계획입지 수급 관리 방안
첫째, 계획입지 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계획입지 총량제란 계획입지 수급의 

합리화를 위해서 시도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계획입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계획입지 공급을 조정하는 개념이다. 계획입지 내 
산업용지, 주거용지 등 용도지역별 수요추정을 기반으로 시도별 공급총량을 주기적으
로 산정하여 관리하고, 총량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총량범위 내 관리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우선하는 등 국고지원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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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계획입지 통합정보망 구축이다. 계획입지의 지정 및 운영현황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계획입지 통합 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계획입지의 수급동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및 시군 단위의 수급동향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입지정보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 지정된 계획입지의 수급조절방안이다. 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 
지정된 계획입지는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의 재검토를 통해 그 개발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개발면적의 축소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를 기초로 국가 및 지자체는 기 지정된 계획입지의 개발, 분양시점의 
조절 등 계획입지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 기 지정된 용지사용 유도
무분별한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제도에 의해서 지정된 계획입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계획입지제도의 중복지정 등에 의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중복지정을 제도적으로 보장 및 장려하되, 중복지정으로 
인한 관리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계획입지 통합조정위원회 설치
계획입지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또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가칭)중앙 계획입지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가칭)중앙 계획입지 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계획입
지 사업의 검토, 국고 지원대상 및 금액의 조정, 계획입지 사업의 평가, 부처 등 
관계기관 이견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를 실무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ICT, 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생물산업 등 새로운 산업육성을 위한 입지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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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부처 산업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산업입지정책협의
회를 구성 ·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산업입지 수요예측 뿐 아니라,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입지정책을 협의 ․ 추진하는 체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계획입지 다양화
계획입지는 소수의 지역만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한 후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입지 지정과 개발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획입지를 국가가 직접 지정·개발하는 국가계획입지제도와 지자체와 민간이 요구
할 경우 절차를 통해 지정·개발하는 일반계획입지제도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 즉, 국가계획입지는 국가가 전국에 꼭 필요한 지역에 지정 개발하며, 국제적
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한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 개발하고, 일반계획입지는 지자체나 민간이 일정 기준에 부합 할 경우 지정 
신청한 후 절차를 통해 지정한 후 지자체와 민간이 개발. 주로 민간투자를 전제로 
지구지정,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에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본 종합특별구역제
도는 국제전략종합특구(인구 100만 이상), 지역활성화종합특구(인구 100만 미만)로 
이원화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국가계획입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전권을 갖고 토지이용계획, 지원, 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헌장도시(Charter  City) 개념의 기업 및 사업시행자 
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의 계획입지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여기서 
Charter City 개념은 국가 내 도시국가로서, 헌장(Charter)에 근거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계획입지를 의미하며, 현재 기 계획입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 계획입지 통합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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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의 지정·개발·관리를 통합적으로 정하는 통합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통합법에 지정, 개발, 관리,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적용토록 
하며, 계획입지 통합법은 현행 산입법을 확대 개정하는 방안과 새로운 통합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법률을 통합하거나 
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한 법률을 통합하는 등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법령을 통합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배경으로 통합법 제정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1990년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지방공업개발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등
으로 다기화되어 있던 산업입지 관련 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산업입
지법)로 통합 

< 산업입지법의 통합 >

￮ 1990년 1월 13일 ｢공업단지관리법｣과 ｢공업배치법｣을 통합하여 ｢공업배치및공
장설립에관한법률｣을 신규 제정하였으며, 이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
한법률로 개정되었음

< 산업집적법의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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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주요 내용

단기과제

계획입지 
장기공급계획 수립

- 개별 계획입지별 장기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10년 단위의 
전국 및 시도 단위의 공급계획을 수립 의무화

지정기준 강화
- 계획입지의 지정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지정기준은 정성적인 지정기준 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지정기준을 마련

중앙정부-지방정
부 협약제도 활성화

-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상호협력적인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협약제도를 활성화

중장기
과제

계획입지 수급 관리 
방안

- 계획입지 총량제 도입
- 계획입지 통합정보망 구축
- 기 지정 계획입지 수급조절

기 지정된 용지사용 
유도

- 타 제도에 의해서 지정된 계획입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계획입지 
통합조정위원회 

설치

- 계획입지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계획입지 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

- 산업육성을 위한 입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관련 부처의 산업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산업입지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

게획입지 다양화 - 국가계획입지와 일반계획입지 도입
계획입지 통합법 

마련
- 산입법을 확대 개정하는 방안, 새로운 통합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표 5-1> 지정단계 정책과제

3. 개발단계

1) 단기과제

☐ 해제 기준 구체화
대부분의 계획입지 제도는 해제 조건으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산입법 등의 해제 기준을 참고하여 향후 
계획입지의 해제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계획입지 해제 요건은 보상 완료 비율(5년 이내 50% 이하 등),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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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후 3년 이내 등) 등을 지정 해제조건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간 내 해제조건 미 이행 시 다음날로부터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해제 강제조항을 신설하여 해제이행을 자동화하며, 지정 해제 후에는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군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는 것을 원칙적인 
절차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중장기과제

☐ 선택적 맞춤형 지원 제도
계획입지 인센티브는 기준 충족 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조세감면제도와 같은 경직적

인 인센티브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하고, 동일한 인센티브로 수혜자의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투자자가 인센티브를 협상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 
메뉴 선택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총 인센티브액은 사전 심사를 통해 
정하고, 투자자가 필요에 따라 인센티브 중 사업장 임대료, 연구개발비, 고용비용 
등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 사례와 같이 행정적인 지원도 메뉴 선택제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지구(단지) 전환제도 도입
계획입지 지정 후 개발이 지연되거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타 제도에 

의한 지구(단지)로 전환하여 개발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익산/광주평동 외국인투자지역과 같이 추진실적이 
부진한 외투계획입지는 일반산업단지로의 전환을 통해 해당 법률에 의한 지구(단지)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해당 법률에 의해 개발하고 운영하는 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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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주요 내용

단기과제 해제 기준 구체화
- 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제조건 미 이행 시 

다음날로부터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해제강제조항을 
신설

중장기
과제

선택적 맞춤형 
지원 제도

- 투자자가 인센티브를 협상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 메뉴 선택제도 검토

지구(단지) 
전환제도 도입

- 계획입지 지정 후 개발이 지연되거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타 제도에 의한 지구(단지)로 전환하여 
개발 

<표 5-2> 개발단계 정책과제

4. 관리단계

1) 단기과제

☐ 계획입지 관리방안
국토의 효율적 이욕·개발을 위해서는 계획입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 지정된 계획입지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계획입지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별 계획입지를 각 부처가 해당 계획입지를 
관리하는 방안, 특정 부처가 모든 계획입지를 관리하는 방안, 계획입지 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계획입지의 관리 대상은 주로 기반시설이므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기업지원이나 연구소지원 등은 부처의 고유 업무영역을 감안하여 
해당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계획입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부는 중장기 계획입지 공급계획에 의한 개발·공급실적을 조사하여 시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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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또는 경계 수준임을 사전에 예고하여 적정 규모의 계획입지 공급이 유지되도록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시도의 
계획입지 공급량이 수요의 100%～200%미만인 경우「주의」, 200%이상인 경우 
「경계」 등을 발령하는 등 계획입지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은 
지정단계-집행단계-관리운영단계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자료를 정량적으로 입력하고, 실제 사례를 
통하여 정성적인 모니터링 실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계획입지 모니터
링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보망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 중장기과제

☐ 계획입지 성과평가·지원시스템 구축
계획입지 성과평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와 창조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 성과평가 결과 계획입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집행한 지자체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는 권한과 재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 항목으로서 사업운영(재원조달 실적 등), 사업성과(개발사업 추진실적, 
투자유치 실적)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영국의 공공서비스협정(Public Service 
Agreement) 제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광특회계사업 평가 후 예산반영 제도 
등을 검토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을 활용하여 계획입지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지원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현재 경자구역과 연구특구는 성과평가를 하여 차등지원하는 
제도는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산업단지는 성과평가제도가 없다.

☐ 계획입지 지정·개발 일원화 및 운영·관리 전문화
계획입지의 통합화는 지정 및 개발을 일원화하고 운영 및 관리를 전문화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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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개발의 일원화는 해당 부처가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입지가 필요할 경우 
계획입지 지정 및 개발을 담당 부처(국토부)에 요청하면 지정 및 개발관련 법률(산입
법)에 의해 계획입지를 지정 및 개발하고, 개발 이후 관리·운영은 요청한 각 부처가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현재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농림식품부), 첨단의료
복합단지(복지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미래부) 등의 경우 해당 부처가 계획입지
를 요청하여 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해당 부처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계획입지 제도(경자구역, 연구특구, 외국인 투자지역)가 모두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각 제도에서 산업용지를 공급할때 산입법에 의한 절차와 산업입지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 및 개발단계에서는 산업단지
를 기반으로 통합하고, 그 외 관리‧운영 단계에서 개별 소관부처들이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을 위해 현행 산입법을 정책법, 개발법, 재생법 등을 
전문화하고, 계획입지의 지정·개발은 산업입지개발법(계획입지개발법)에 의해서 통
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운영관리 전문화의 경우, 지정·개발 
이후 계획입지의 운영·관리는 부처별 고유업무를 감안하여 개별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정책과제 주요 내용

단기과제
계획입지 관리 방안

- 계획입지 총량제 도입
- 계획입지 통합정보망 구축
- 기 지정 계획입지 수급조절

계획입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장기 계획입지 공급계획에 의한 개발·공급실적을 조사하여 
시도별로 주의 또는 경계 수준임을 사전에 예고하여 적정 
공급·관리를 유도

중장기
과제

계획입지 
성과평가·지원시스템 

구축
- 성과평가를 통해 계획입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집행한 

지자체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는 
권한과 재원을 차등화

지정·개발 일원화 및 
운영·관리 전문화

- 지정·개발 일원화
- 운영관리 전문화

<표 5-3> 관리단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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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별 정책방안

1) 산업입지법 정책방안
산업입지법은 계획입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해서는 매우 정교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평가 및 관리는 아직은 미숙한 실정으로, 미숙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통하여 
계획입지의 모범적인 법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입지법은 우선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정성적인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정량적인 기준을 추가하여 지정기준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단계에서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산업부 뿐만 아니라 농림부, 복지부, 미래부, 문화부, 중소기업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통합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용지 수급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한다. 그리고 산업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맞춤형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모든 계획입지의 지정·개발을 통합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법을 산업입지법으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한다.

2) 연구특구법 정책방안
연구특구는 지정기준이 정량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나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함으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수요에 대한 추정과 이에 적합한 
용지 공급을 위한 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제도가 도입하여 계획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유도하며, 연구특구 지정 후 일정기간 동안 미개발될 경우 다른 계획입지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특구의 지정기준이 
너무 과다(연구소, 대학, 산업단지 등의 모두 충족해야 지정가능)하여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을 지정해 함으로 특구의 정합성과 클러스터로서의 기능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위한 지정기준을 국가와 일반 연구특구로 이원화하고 이에 
맞는 연구특구를 지정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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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자유구역법 정책방안
경제자유구역은 해제기준이 엄격하고 연차별 평가를 통하여 이익과 불이익을 

제고하는 등 모니터링제도가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지정 기준을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판단이 배제되도록 하며, 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내 다양한 입주업종이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도입토록 
하며, 지정 후 일정기간 미개발 시 타 용도나 계획입지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토록 한다.

제도구분 주요 내용

산업단지 - 지정기준 강화, 계획입지 성과평가·지원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통합조정위원회 설치, 선택적 맞춤형 지원 제도, 통합법 마련

연구특구 - 장기공급계획 수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해제 기준 구체화, 수급 관리 방안, 
지구(단지) 전환제도 도입, 유형 다양화

경제자유
구역

- 지정기준 강화, 장기공급계획 수립, 선택적 맞춤형 지원 제도, 지구(단지) 
전환제도 도입

<표 5-4> 제도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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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으로서 지정·개발·관리 등 단계별로 단기·중장기 정책과제
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정리하였다.

1. 결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산업육성을 위한 계획적인 입지공급을 목적으로 공공과 
민간에 의해 공급되는 단지개발 방식의 입지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산업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입지의 종류로는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다양하며, 다양한 부처가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부처에서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계획입지들은 세부적
인 목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해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개발한다
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 계획입지제도인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정목적, 유치산업 등에 대한 차별성이 
미흡하고, 토지이용계획 또한 산업 및 연구개발, 주거 등을 위한 복합단지 개발의 
형태로 대동소이하다. 또한 각각의 계획입지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별 인센티브도 
세제감면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 사실상 큰 차별성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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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확산이라는 본래의 목적 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지역별 배분에 
의한 과잉 지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구제도 남발로 
차별성 부족과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특구에 분산 지원함
으로써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고 과잉지정과 미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산업육성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지닌 계획입지 
제도의 체계적 공급·관리방안을 지정단계, 개발단계, 관리단계 등으로 나누어 단기,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지정단계의 단기 정책과제로 계획입지 장기공급계획 수립방안, 지정기준 강화, 
중앙정부-지방정부 협약제도 활성화 등, 그리고 중장기적 정책과제로 계획입지 수급 
관리 방안, 기 지정된 용지사용 유도, 계획입지 통합조정위원회 설치, 계획입지 다양화, 
계획입지 통합법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개발단계의 단기정책과제로 해제 기준 구체화를 제안하였으며, 중장기과제로 선택
적 맞춤형 지원 제도, 지구(단지) 전환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관리단계의 단기정책과제로 계획입지 관리 방안, 계획입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으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계획입지 성과평가·지원시스템 구축, 지정·개
발 일원화 및 운영·관리 전문화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제도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입법에는 지정기준 강화, 성과평가·지
원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통합조정위원회 설치, 선택적 맞춤형 지원 
제도, 통합법 마련 등을 제안하였으며, 연구특구법에는 장기공급계획 수립, 모니
터링 시스템 구축, 해제 기준 구체화, 수급 관리 방안, 지구(단지) 전환제도 도입, 
유형 다양화 등을 제안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지정기준 강화, 장기공급계
획 수립, 선택적 맞춤형 지원 제도, 지구(단지) 전환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계획입지 중 산업용지 공급을 목적으로하는 산업단지, 연구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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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등에 대해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계획입지에 대해서 
지정단계, 개발단계, 관리단계 등으로 나누어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산업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입지의 종류로는 산업단지, 경자구역, 
연구특구 이외에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다양하며, 다양한 부처가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계획입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문제점과 정책과제
를 제안하기 보다는 특정 단계나 주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문제점 분석과 정책제안이 
필요하며, 각각의 계획입지제도가 각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 연구기
관간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모든 계획입지를 대상으로 지정·개발의 통합화와 운영·관리의 전문화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 제도를 통합한 새로운 계획입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관련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입장에서 국토의 계획적 활용과 계획입지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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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city-regions represent the leading areas for creating substantial competitive 
units in a global economic system.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development 
of Korea's city-regions as key growth leaders for global competitiveness, thus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the country in the future.

For this study, we reviewed city-region development strategies of developed 
countries first. Each country has established a range of strategies for city-region 
development, such as promoting higher value-added industries, enforcing global 
functions, constructing infrastructure networks, and establishing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global and national success.

Next,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each strategy, based on the 
literature and foreign policy review. The results showed that daily socioeconomic 
activity occurs across administrative boundaries for growth and suburbanization. 
As these sub-urbanized patterns are sharply increasing for such sectors as 
population, industry, and land use, organizational management using further 
in-depth analysis and monitoring is critically necessary.

The third part of the study analyzes city-region competitiveness at the global 
level.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city-regions lag behind competitors in 

S U M M A R Y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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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관리를 위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을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연구원 자체 기본과제로 「계획입지의 통합적 공급‧관
리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본 조사는 우리나라 계획입지제도(산

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

입지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

역, 연구개발특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업무에 매우 바쁘시겠지만, 본 조사가 우리나라 계획입지제도의 문제

점과 개선방향을 강구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

시어 조사에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조사에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오직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귀사의 기밀유지는 절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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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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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는 계획입지제도(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를 
운영 및 연구한 경험이 있습니까?

1-1. 경험이 있다면 어떤 계획입지제도입니까?. 경험했던 제도는 모두 선택해 
주십시요

2. 계획입지가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2번을 선택하시 분은 3번 문항으로 이동하세요

2-1. (3, 4, 5번을 선택하신 분만 체크해 주세요.) 각각의 계획입지제도가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하십니까?

1 2
있다 없다

1 2 3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구분 보통 기여했다                           매우 많이 기여했다
1 2 3 4 5 6 7 8 9 10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1 2 3 4 5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기여하지 
못했다

보통 
기여했다

많이 
기여했다

매우 많이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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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우리나라의 계획입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정도에 따라 10점 척도(전혀 부동의 1, 전적으로 동의 10)로 표시해 
주세요

4. 계획입지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번을 선택하시 분은 5번 문항으로 이동하세요

구분
부동의                         
 동의

1 2 3 4 5 6 7 8 9 10
1) 계획입지의 종류가 너무 많다
2) 지정·개발 절차가 복잡하다
3) 지정개발 부처가 다양하다
4) 무분별한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5)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6) 개발 후 미분양이 심각하다
7) 분양 후 활성화가 미흡하다
8) 관리·운영 절차가 복잡하다
9) 운영·관리 부처가 다양하다
10) 운영·관리 대상시설의 주체가 복잡하다
11) 예산 등의 부족으로 운영·관리가 소흘하다
12) 지원절차가 복잡하다
13) 지원의 종류가 단순하다
14) 지원 금액이 적다
15) 법률에 따라 지원내용이 상이하다
16) 지원기준이 불분명하다

1 2
필요없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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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획입지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입지의 공급은 지정·개발과 운영·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
지제도를 개정한다면 지정·개발과 운영·관리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 3, 4번을 선택하시 분은 5번 문항으로 이동하세요

4-1. (2번을 선택한 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입지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정·개발과 관리·운영을 부분 통합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지정·개발은 통합하되, 운영·관리는 운영·관리는 통합하되, 지정·개발은 

1 2 3 4

현재가 좋다
지정·개발/ 
운영·관리 
부분 통합

지정·개발/ 
운영·관리 일원화

새로운 
계획입지제도 

도입

현재 법률 현행 법률체계에 의한 지정, 개발, 운영, 관리제도를 유지

부분통합
특정 법률에 의한 지정·개발을 통합, 운영·관리는 개별 법률에 의해서 
운영
특정 법률에 의한 운영•관리를  통합, 지정·개발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운영

일원화 지정·개발과 운영·관리를 기존 법률이나 새로운 법률로 통합
새로운 계획입지법 지정·개발, 운영·관리, 지원제도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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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획입지의 공급은 지정, 개발, 운영·관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어느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6. 현행 계획입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단계별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요.

현행대로 개별 법률로 유지 현행대로 개별 법률로 유지

1 2 3
지정단계 개발단계 운영·관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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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책과제 주요 내용

1.
지정
단계

중장기공급 계획 수립 계획입지의 중장기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10년 단위 공급계획 수립
을 의무화

지정기준 강화 지정기준을 정성적인 지정기준 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지정 시 사전검증제도 도입 지정 전 중복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하여 승인하는 제도 도입 
검토

계획입지 총량제 도입 시도별 계획입지 총량제 도입
계획입지 수급을 위한 정책

협의회 설치 계획입지 수급을 위한 관련 부처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
협약제도 활성화 계획입지의 계획적 공급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약제도 도입

기 지정된 용지의 중복지정 타 제도에 의해서 지정된 계획입지를 중복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
로 유도 

2.
개발
단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정된 계획입지가 제대로 개발되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적정 
개발을 유도

계획입지 정보망 구축 모든 계획입지 정보를 통합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개발진행 
상황을 점검

맞춤형 지원 제도 투자자가 인센티브(지원, 규제완화)를 협상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선택제도 도입

전환제도 도입 지정 후 개발이 지연되거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타 제도에 
의한 지구(단지)로 전환하여 개발 

해제 기준 구체화 지정 후 일정기간 동안 개발이 지연될 경우 해제조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반영

3.
운영
관리
단계

통합관리기관 설치 계획입지 공급 후 기업유치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한 운영·관리기관 
통합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성과평가를 통해 지자체에 권한과 재원을 차등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장기적인 공급계획에 의한 공급과 개발실적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적정 공급·관리를 유도
해제 기준 구체화 개발 후 운영이 지지부진한 경우 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법률에 강제조항으로 반영
< 응답자 정보 >

구  분 ①공무원    ②연구기관    ③교수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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